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要       約

지난 10여년간 한국과 미국은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방위비 분담에 

대한 협상을 해 왔다. 이러한 협상과정에서 미국은 “공동 안보”를 위한 것이라

는 명분과 논리 하에서 가급적 많은 분담을 요구하는 多多益善의 입장을 견지

하고 있고, 한국은 미국의 입장과는 반대로 분담의 수준이 낮을수록 좋다는 입

장을 취하면서도 한반도 안보상황과 한미 동맹관계, 그리고 경제여건 등을 고

려하여 과도한 요구수준을 억제하면서 상당부분 미국측 주장을 수용하였다. 

그러나 한국 역시 많은 외채부담을 안고 있고 경제발전의 기틀을 다져가고 

있는 상태에서 사회간접자본 및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에 처

해 있으며, “GDP 對比 국방비”의 점유율 및 “정부재정 對比 국방비”의 점유

율은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지속적인 對

韓 방위비 분담 요구는 한국 국방부에 매우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한미 양국은 방위비 분담에 대한 양국간의 요구사항과 

수준 차이가 발생하여 부문별로 쟁점화 되고 있다. 이것은 자칫 한미 동맹관

계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여 국가안보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 쟁

점이 되고 있는 사항들을 관리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이 처해 있는 안보환경 틀 안에서 한미 동맹관계의 

유지발전과 국가이익을 근간으로 방위비 분담에 관한 문제점과 쟁점사항을 

분석하여 합리적인 대응책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제2장에서는 방위비 분담의 개념을 비롯한 변천과정과 같은 역

사적 배경을 고찰하고, 제3장에서는 문헌검토와 면담을 통한 주한미군의 방위

비 분담 현황과 쟁점사항을 파악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제4장에서는 미

래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가정사항에 기초한 방위비 분담의 고려요소를 분석하



여 제3장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쟁점사항을 분야별로 구분접목함으로써 합리

적인 방위비 분담을 위한 정책 방향 및 산출모형 등 포괄적인 개선방안을 제

시하였다.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은 한국에 제공하는 對北韓 전쟁억제력과 방어력의 가치를 금액

으로 환산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방위비 분담 증대 논리를 펴왔다. 따라서 

한국의 정책적 방향은 합리적인 방위비 분담 논리 및 기준을 마련하여 한국 

분담금 규모의 한계선을 설정하고, 토지 및 시설 등 각종 간접지원 부문과 對

北경수로 지원 및 유엔평화유지활동 참가 등 국제안보협력 분담금도 방위비 

분담 범주에 포함시키는 협상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과거의 방위비 분담 산출방식은 한국의 경제능력 만을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있었다. 따라서 실질적 경제여건과 소비자물가와 같은 현실

적인 지불능력뿐만 아니라 “주한미군 총병력의 증감률”과 “현지발생비용 증감

률”을 반영함으로써 미래의 주한미군 역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경제능력과 주한미군의 역할을 동시에 반영한 방위비 분담 산출모형”을 제시

하였으며, 이 모형에 과거 자료를 대입하여 산출한 결과, 주한미군의 규모와 

현지발생비용의 증감률에 따라 방위비 분담금이 반응하여 주한미군의 역할 변

화를 대변하는 모형임을 확인하였다.

셋째, 연합방위력증강사업인 CDIP가 본래 취지보다 주한미군을 위한 지원

사업의 일부로 간주되는 추세를 보임에 따라,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CDIP 

지원 방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CDIP 규정상 본래의 취지를 강조하는 협상이 

필요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CDIP 소요제기 및 선정에 관한 한미 공동의 양해

각서를 체결할 필요성이 있다.

넷째, 향후 미군기지 주변의 환경오염, 개발 지연, 교육환경 저해요인 등이 

상존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한 환경개선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환경개선을 위한 한미간 공동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러한 환경개선

비용은 한미간 공동으로 분담해야 하며, 한국측이 부담하는 부분은 국방비에

서 부담하는 원칙보다 직접지원 형식으로 정부예산에 따로 배정하여 직접지원 

비용의 증가를 가져오게 함으로써 미국의 방위비 분담 증액 압력을 완화하는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카투사는 우수자원으로 미군에 배속되어 주한미군의 효율적 업무

수행에 도움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접지원에 포함되지 않아 방위비 분

담 항목으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측이 카투사 지원을 간접지원

에 포함시키도록 카투사 관련 협정을 체결하거나 한국측이 갖고 있는 인사권

을 행사하여 인원 축소의 압력 등의 대응이 필요하다.

여섯째, 한미간 상이한 地價 산정기준을 가지고 있어 객관적인 부동산 지

원 평가가 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한미 공동 부동산 실사팀을 설치하여 주

기적으로 실사과정에 참여하고, 토지제공 실태 파악, 토지 간접지원 평가액 합

의, 민간인 침해사례 조사 및 기지체계의 합리성에 대해 공동 조사하여 공동

조사 보고서를 발간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한국은 미국의 방위비 분담 요구에 대하여 중장기적 대책 마련이 

부족하였다. 따라서 한국의 안보이익을 추구하는 가운데 경제적 실리를 감안

한 장기적 방위비 분담 정책이 요구된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미국

의 국방정책 변화에 따라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도 동반될 것이라는 가정 하에 

미래 안보환경 변화에 대비한 합리적인 방위비 분담을 위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미흡하였던 과학적인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

한 가치평가 방법을 이용한 방위비 분담 논리 재정립에 대해서는 본 연구의 

과제로 남겨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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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1 章 序    論

第 1 節 硏究背景 및 目的

지난 2001년 3월 29일˜30일 국방부에서 시작된 2002년˜2004년에 적용

될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 미국은 내년도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했

다. 이날 미국은 자국이 최근 경제난을 겪고 있고, 1998년 IMF사태 때 방위

비 분담금을 당초 책정됐던 3억 9900만 달러에서 3억 1400만 달러로 줄여준 

점 등을 들어 합리적인 수준의 상당한 증액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1) 

토머스 슈워츠 주한미군사령관도 지난 2001년 3월 27일 미국 상원 청문회 

증언에서 한국측이 방위비 분담금을 적정 수준으로 반드시 늘려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2) 따라서 앞으로 미국은 예산압박과 한국의 국제적 위상 강

화 등을 이유로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 분담금 증액 압력을 강화할 것이다.

한미안보협의회의(SCM :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이하 ‘SCM’)3)

를 통해 결정되는 방위비 분담금 지원은 지난 1989년부터 시작됐다. 미국이 

1980년대 중반 이후 재정적자 축소를 위한 국방비절감과 한국의 경제력 향상 

및 국제적 지위 향상을 이유로 주한미군 주둔비용 일부를 한국 정부가 분담할 

것을 요구해온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정부는 1989년에는 4천5백만 

달러를, 1990년에는 7천만 달러를 비용분담 명목으로 주한미군에 지원했다.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지난 1990년 미국이 한국에 대해 “공동방위의 분

담”차원을 넘어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직접적인 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비용분담”을 요구해옴으로써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한국은 이에 대해 1991년 SCM에서 기존의 연합방위증강사업(CDIP : 

Combined Defense Improvement Program, 이하 ‘CDIP’)과 군수분야 지원 

외에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고용원의 인건비와 주한미군 건설사업비

용의 일부도 지원키로 합의했다. 아울러 그 해에 “한미주둔군지위협정 (SOFA 

: The Status of Forces Agreement, 이하 ‘SOFA’) 제5조 2항에 방위비 분

담에 관한 특별협정” 체결을 시작으로 다섯 차례 특별협정을 체결하였다.

이와 같이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이 체결되면서 그 法的 근거가 마련되었

고, 특별협정 時效가 완료될 때마다 SCM에서 방위비 분담 협상을 해 왔다. 

이러한 협상과정에서 미국측은 매년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했고, 한국측

은 한반도 안보상황과 한미동맹관계, 그리고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과도한 

요구수준을 억제하면서 상당부분 미국측 주장을 수용하였다. 

이와 같이 한미 양국간 주장하고 있는 요구사항과 수준이 상이함에 따라 

방위비 분담에 대하여 쟁점화 되고 있는 사안들이 많다. 이것은 자칫 한미동

맹관계에 부정적 요인이 될 소지가 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쟁점사항을 해

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남북정상회

담 이후 사회일각에서 북한의 위협변화론, 성급한 통일환상론, 주한미군의 무

용론, 주적 개념 논란으로 인한 남남갈등 등과 같은 국가안보 저해요인들이 

증가하고 있는 시기에 더욱 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한국은 국익과 안보를 위하여 어느 것도 포기할 수 없으며, 이를 위하여 장

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다각적인 논리를 마련하여 대응해야 한다. 그러나 10여

년 동안 주한미군에 대하여 방위비 분담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이와 관련하

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수립이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이 처해 있는 안보환경 틀 안에서 한미동맹관계의 

유지발전과 국가이익을 근간으로 방위비 분담에 관한 문제점과 쟁점사항을 



분석하여 합리적인 대응책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대안 도출을 위해 다음과 같은 가정 

하에서 이루어졌다.

첫째, 한미동맹관계는 어떠한 경우에도 지속될 것이며, 주한미군의 주둔 규

모 및 부대구조는 일부 조정되더라도 기본 구조는 유지할 것이다.4) 둘째, 미

국은 자국의 의회를 통한 예산 압박, 경기침체 및 공동안보 등의 명분으로 한

국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계속 요구할 것이다.5) 셋째, 부시정부 출범이후 

미국의 동북아 국방정책 변화에 따라 미래 주한미군의 역할이 한반도 방위에

서 지역안보로 부분적으로 옮겨 갈 것이다.6)

第 2 節 硏究範圍와 方法

본 논문은 1953년에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과 1966년에 체결된 SOFA

에 따라 시작된 토지와 시설의 무상 공여 시기부터 2001년 전반기까지를 연



구기간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국내적으로는 주한미군에 대한 직접지원, 간접지원, 부동

산지원 부문으로 구분하였으며, 국외적으로는 일본과 독일의 사례를 주요 대

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방법은 국내외에서 발간된 문헌, 학술지, 연구보고서, 논문 등의 자

료와 일본 및 독일의 국방 및 방위비 분담 관련 자료, 기타 연구기관의 방위비 

관련 연구결과 등을 활용하였으며, 실무자와의 면담도 병행하였다. 

본 논문은 서론 및 결론을 포함하여 전부 5개의 장으로 구성하였다. 제2장

에서는 방위비 분담의 개념을 비롯한 변천과정과 같은 역사적 배경을 고찰하고, 

제3장에서는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 현황과 문제점 및 쟁점사항을 파악하고 

독일 및 일본과 비교하며, 제4장에서는 제3장에서 파악된 문제점과 사안별 쟁

점사항을 바탕으로 대응책을 도출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은 본 연구의 한계와 

앞으로의 연구과제를 식별하고 결론을 내린다.

또한 본 연구는 원활한 연구 진행과 효과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그림

1-1〉과 같은 연구의 틀에 의해 수행되었다. 〈그림1-1〉에서 보는 바와 같

이, 방위비 분담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한미간 쟁점

사항과 같은 갈등요소를 분석한다. 이러한 문제점과 쟁점사항을 해결하기 위

한 합리적인 대안 도출을 위하여 먼저 가정사항을 설정한다. 앞 절에서 제시

된 3가지 가정사항은 최근 미국의 국방정책과 한미간 방위비 분담 관련 이슈

를 반영한 것으로 이는 한국의 합리적인 방위비 분담을 위한 고려요소들을 파

악분석하고 대안을 도출하는데 기초가 된다. 이와 같은 연구의 틀을 통하여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대안 도출을 한다.



〈그림 1-1〉연구의 틀



第 2 章 防衛費 分擔에 대한 歷史的 考察

第 1 節 防衛費 分擔과 駐屯軍支援의 槪念

1. 防衛費 分擔의 槪念

방위비 분담이란 두 개 이상의 국가들이 공동의 안보 이익을 보호하고 증진하

는데 필요한 군사적 제반 부담을 나누는 것을 말한다. 부담의 대상과 영역에 따라 

그 동안 책임분담, 비용분담, 방위분담, 안보분담, 국제공공재 분담 등의 많은 개

념들이 생겨났다. 이와 같은 다양한 개념들은 분담의 수준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7)

가. 미시적 수준의 방위비 분담개념 : 비용분담(Cost-Sharing)

이 비용분담 개념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은 군사동맹

을 맺은 국가들이 함께 연합군을 조직하고 공동예산을 편성하여 분담하는 것이다. 

기원전 477년에 아테네와 이오니아 지방의 10개 도시는 페르시아의 위협에 대응

하여 공동의 재정으로 아티카 해양동맹을 결성하였다. 이러한 역사적 선례에 따라 

1948년에 브뤼셀 조약을 체결한 영국, 프랑스 그리고 베네룩스 3국은 방위 기반

시설을 구축하는 공동사업을 위해 3천 2백만 파운드를 분담하였다. 

두 번째 유형은 동맹국의 군대가 주둔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현지발생비용)의 

일부나 전부를 양국간의 지위협정이나 특별협정에 의하여 접수국(Host Nation)이 

분담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군인과 군속의 인건비를 제외한 모든 비용이 포함된

다. 구체적으로는 토지와 시설의 제공, 부대의 운영유지잡비, 시설의 유지보수 및 



신축, 현지 고용인의 인건비, 전기와 상수도 같은 실용비 그리고 주변대책비용도 

포함될 수 있다.

나. 중간 수준의 방위비 분담 개념 : 부담분담(Burden-Sharing)

동맹관계에 있는 한 회원국이 외부로부터 침략을 받으면 다른 회원국에게도 침

략으로 간주되어 상호원조의 의무가 발생한다. 따라서 이들에게 있어서 공동 방위

력이란 나눠 가질 수 없는 공공재의 성격을 띠게 되고, 동맹국 각자는 국방예산을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다.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에서는 회원국간의 공정한 부담분담을 위해 경제력과 인구수를 함께 고려

한 번영지수를 개발하였다.8) 한국과 미국은 1970년대에 국방예산을 GNP 對比 

4% 이상을 유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나. 거시적 수준의 방위비 분담개념 : 책임분담(Responsibility-Sharing)

걸프전 당시 미국은 동맹국에게 지원을 요청하면서 동맹에 대한 기여도는 부담

분담의 개념에서 강조하는 군사적 역량뿐만 아니라 세계의 평화와 안보를 증진시

키는 모든 종류의 공헌이 포함된다고 주장하였다.

적과 우방의 구별이 명확하고 전선이 뚜렷했던 과거의 방위개념이 군사 공동

체 를 형성하여 분쟁의 발발에 대처하는 것이었다면, 전 세계 각지에서 인종 및 

종교분쟁이 발생하는 탈냉전 이후의 방위개념은 분쟁의 발발을 사전 예방하는 

평화 공동체 의 수립에 있다. 평화유지를 위한 지출이란 域外지역에서의 군사비

용, 비군사적인 경제원조, UN을 비롯한 각종 국제기구에 대한 분담금, 평화유지활

동(PKO : Peace Keeping Operation, 이하 ‘PKO’)비용 그리고 세계경제 문제를 

해결하고 자유무역체제를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에 따르는 제반 부담 등이다.9)



본 논문은 방위비 분담의 세 가지 개념 중에서 미시적 수준의 비용분담에 관하

여 연구하고자 한다. 

2. 駐屯軍支援의 槪念

주둔군지원(HNS : Host Nation Support, 이하 ‘HNS’)은 戰平時를 막론하고 

현지동맹국에 주둔 또는 통과하는 외국동맹군에 대하여 동맹국간에 맺어진 협정

에 따라 현지동맹국이 제공하는 민간지원 또는 군사지원을 말한다.10) 平時주둔군

지원(Peacetime HNS)은 동맹국의 平時에 주둔군에 대한 現地國의 지원을 의미하

며 그 형태로는 기지와 시설제공, 군수지원, 인력지원, 편의제공 및 기타 경비지원 

등 現地國의 주둔군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사항을 포괄한다. 戰時주둔군지원

(Wartime HNS)은 戰時 및 危機時에 이미 주둔하고 있는 부대 및 증원군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戰時를 대비한 平時의 준비사항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지원개념

으로서 실질적으로는 平時 現地國 지원의 개념과 거의 중복되는 개념이다.

방위비 분담 차원에서 이를 다시 정의하면, HNS는 양자적 또는 다자적 동맹조

약의 결과 동맹국의 군대의 주둔을 허용한 現地國이 戰平時에 주둔하는 파견국 

군대에게 제공하는 예산상(직접지원) 및 비예산상(간접지원)의 지원행위라고 정의

할 수 있다.11) 따라서 HNS는 매우 포괄적인 개념으로 방위비 분담의 전반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한미간 방위비 분담 관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미군항공기 

정비지원, 전쟁예비물자(WRSA : War Reserve Stocks for Allies, 이하 ‘WRSA’)

의 저장관리 지원, 戰時주둔군지원(WHNS) 협정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또한 

1990년대 초에 논의되었던 고용원 인건비지원, 주한미군 시설개선사업, 기지이전 

비용분담 뿐만 아니라 戰平時 군사지원분야도 포함된다.12) 또한 HNS는 군사력 



건설, 위기관리 공헌, 경제원조를 포괄한 책임분담의 일부로서 Cost-sharing 

contribution으로도 불리고 있는 바, 주로 주둔군의 주둔비용을 現地國에서 SOFA

에 근거한 일정 범위내에서 그리고 다년도 추가협정 및 단년도 협상에 의한 일정 

비율을 분담하는 형식이 되고 있다.

〈표 2-1〉HNS의 범주

자료 : 남창희, 『일본과 독일의 주둔군 지원정책 연구』(서울: 국방연구원, 1996), p.10.

3. 防衛費 分擔의 評價指標

방위비 분담의 지표로는 美 국방부가 발표하는 방위분담보고서에 예시되는 것

이 가장 대표적이다. 이 보고서는 1980년 8월 26일 美 의회 상하양원 본회의에

서 가결되고, 1980년 9월 8일 카터 대통령이 서명하고 발효된 1981년도 국방부

원권법에 첨부된 부대조항(레빈조항)에 근거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의회에 보고



되는 것으로 美 국방부는 동맹국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비밀을 요청했으나 의

회의 강력한 요구로 공개되고 있다.

이에 따라 美 국방부는 1981년 8월 11일 “동맹국의 방위지출공약에 관한 보

고서”(Report on Allied Commitment to Defense Spending)를 공표한 이후, 매

년 “공동방위에 대한 동맹국의 공헌도에 관한 보고서”(Report on Allied 

Contributions to the Common Defense)를 제출하고 있다.13) 

2001년도 보고서를 살펴보면 책임분담 평가의 기초를 동맹국의 공헌 능력

(countries' ability to contribute)과 “동맹국의 공헌을 위한 노력 추세”(trends in 

country efforts)에 두고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그 세부내용은 〈표 

2-2〉와 같다.

〈표 2-2〉한국일본독일의 책임분담 종합평가

자료 : Report on Allied Contributions to the Common Defense, 2001, pp.Ⅰ3-4.

또한 이 보고서에서는 평가 지표를 8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그 세부내용은 

〈표 2-3〉과 같다.



〈표 2-3〉책임분담 주요지표

자료 : Report on Allied Contributions to the Common Defense, 2001, pp.Ⅲ1-2.

〈표 2-2〉와 〈표 2-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은 동맹국의 기여도를 

평가할 때 방위비 분담 개념 중 거시적인 책임분담 개념에 의해 각 동맹국의 기



여도를 평가하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한 항목의 지표가 부족하더라도 다른 항목

의 지표에서 높은 기여도를 보인다면, 전체적인 평가 점수는 큰 변화가 없다는 것

이다. 예를 들어, 평화유지군 파견 등과 같은 국제적 평화 활동을 통하여 책임분

담 지수를 올릴 수 있으며, 이는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 설득력을 높일 수 있는 요

소가 된다.

第 2 節 駐韓美軍의 防衛費 分擔 背景

미국은 1960년대까지만 해도 세계의 지도 국가로서 군림해 왔다. 즉, 군사적으

로는 자유세계의 안보를 책임지는 세계경찰 국가로서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자본

주의 경제체제의 수호자로서 그 역할을 다 해왔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까지 미국은 계속되는 무역 및 재정적자, 이에 따른 국방비 삭감, 걸

프전과 같은 지역분쟁 사태에 따른 과중한 안보부담 등으로 경제적으로나 군사적

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1986년에 대한 안보지원의 상징적 존재였던 미국의 한국

에 대한 대외군사판매(FMS : Foreign Military Sales, 이하 ‘FMS’)14) 차관이 종

결되었다.15) 이것은 1980년대 중반 이후 한미안보관계가 미국의 일방적인 지원 

위주였던 “안보지원”의 시대에서 양국이 주고받는 “안보협력”의 시대로 전환되었

다고 볼 수 있다.16) 이러한 상황변화 등을 미루어 볼 때, 미국의 한국에 대한 방



위비 분담 요구는 한미 양국의 경제군사적 상황의 변화와 이에 따른 양국관계의 

변화양상에 수반된 불가피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이 방위비 분담 확대를 요구하게 된 배경을 세부적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 경제력의 상대적 약화 현상이다. 미국경제는 제2차 세계대전 이

후 지속적인 성장을 보였으나, 1980년대 후반부터 사정이 악화되었다. 반면 

한국, 서독, 일본 등과 같은 미국의 동맹국들의 경제는 급속히 향상되었다.17) 

이러한 미국의 경제력 약화와 동맹국들의 상대적인 경제력 부상은 “세계를 주

도하는 미국경제”에서 “세계에 순응하는 미국경제”로 변화시켜 놓았다. 결국 

1986년 미국정부는 재정적자를 600억 달러 만큼 감소시키는 노력을 시도하

였으며, 1986년부터 1991년까지 연간 360억 달러씩 점진적으로 삭감시키는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사실상 조세증가가 없을 경우 국방예산의 삭감은 불가

피하게 되었다. 이러한 국방예산의 삭감은 동맹국에 대해 방위비 분담을 요구

하는 계기가 되었다.

둘째, 美 국방예산의 부담가중에 의한 국방비 삭감을 들 수 있다. 해외에 

주둔하고 있는 주둔병력수가 증가함에 따라 미군의 유지비가 증가되었다.18) 

특히 페르시아만 사태와 같은 빈번한 지역분쟁의 발생은 미국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켜 왔다. 또한 경제악화에 따른 해외 주둔예산의 삭감 및 당시의 달러

화 약세 등은 미군의 주둔경비 분담 증가 압력을 가중시켰다. 결국 1980년대 



후반 미국정부의 막대한 연방 재정 적자로 美 의회와 국민적 여론에 따라 레

이건 정부는 국방예산 삭감을 결정하였다.19) 이러한 국방예산의 가중한 부담

으로 인한 국방비의 삭감은 곧 군비증강 속도를 완화하였고, 해외주둔군 유지

비에 압박을 가져와 결국에는 방위비 분담 정책을 채택하게 되었다.

셋째, 美 의회의 압력과 여론에 의해 방위비 분담 정책이 강화되었다. 美 

의회가 방위비 분담 문제를 제기한 것은 어제오늘의 일만은 아니지만 1980년 

이후 미국 경제력의 약화로 美 의회와 언론들은 “미국이 계속해서 세계 방위

의 짐을 혼자서 떠맡아야 하는가”라는 강한 회의를 가지고서 동맹국들도 이제

는 자국의 경제력에 상응하는 책임과 역할을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여 왔

다.20) 특히 미 하원은 미군철수를 협상카드로 하는 방위비 분담 관련 법안을 

내놓는 등 압력을 행사하였다. 이에 美 행정부로서도 날로 높아지는 의회의 

방위비 분담 증대주장에 대응하여 동맹국들에게 적극적인 노력과 기여를 공개

적으로 촉구하는 한편, 각 동맹국과의 실제적인 방위비 분담 협상을 추진하여 

시행하였다.

넷째, 한국의 경제력 향상을 들 수 있다. 한국의 경제는 〈표 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0년 이후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였다.21) 무역수지면에서

도 1980년대 후반에는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는 등 계속적인 성장을 거듭하

였다. 



〈표 2-4〉한국의 주요 경제지표

자료 : 통계청, 경제주요지표.

사실 과거에 한국은 의식주 문제까지도 자체 해결을 못할 정도로 경제력이 약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

었다.22) 이러한 미국의 군사지원이 한국의 전력증강 및 군 현대화는 물론 전반적

인 방위역량을 강화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1986년 FMS 차관 종료와 함께 더 

이상 미국의 군사지원에 의존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상응하여 한

미 관계도 변모하게 되었으며, 일방적으로 지원을 받던 관계에서 점차 상호 보완

적인 동반자적 협력관계로 발전하게 되면서 미국의 방위비 분담 정책에 동참하게 

되었다.

第 3 節 駐韓美軍의 防衛費 分擔 變遷過程

미국은 한국전쟁과 더불어 16개국 참전국의 일원으로 한국에 주둔하였다. 한

미 양국은 전쟁중이라는 절박한 상황 하에서 잠정적으로 교환각서 형식의 협정을 

체결하였다.23) 1953년에 한미 양국은 새로운 침략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였으며,24) 그 후 계속적인 SOFA 체결을 위한 교섭 

끝에 1966년에 SOFA를 체결하였다.25) 이와 같은 “한미상호방위조약”과 SOFA

의 체결은 주한미군의 韓國內 주둔과 함께 토지 및 시설 제공 등 방위비 분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를 단계별로 나누어 방위비 분담 변천과정을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1. 支援 基礎 段階(1950년˜65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불리한 전황 속에서 미군의 전투수행 능력을 보충하기 위

하여 미국은 한국군 일부 병력을 미군부대에 편입토록 요청했다. 1950년 8월 우

리 정부는 이 요청을 받아들여 일부 한국군 병력을 미군부대에 편입시키는 긴급 

조치가 취해졌다. 이때 편입된 병력이 카투사(KATUSA : Korean Army 

Augmentation to the US Army, 이하 ‘카투사’ )26)이며, 이 때부터 카투사 병력

지원이 시작되었다.

또한 휴전협정이 체결된 후 한국정부는 미국에 대한 안보공약 요청으로 주한미

군의 주둔을 유지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1953년 10월 “한미상호방위조

약” 체결과 함께 주한미군의 주둔권과 주둔에 필요한 토지를 제공하였다.

이와 같이 “한국전쟁”과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주한미군에 카투사 병력



지원과 토지 제공이 시작되었다.

2. 間接支援 段階(1966년˜73년)

미국은 군사정책에 있어 1953년 NATO 지위협정과 1960년 미일 지위협정이  

체결되면서 한미간에도 주둔군 지위협정 체결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어 1966년

에 SOFA를 체결하였다.27) 이 협정의 주된 내용은 주한미군에 대한 시설 및 구역

의 무상제공 근거 마련, 공익사업 및 용역 사용상의 혜택 및 사용료 감면, 선박과 

항공기의 기착 사용료 면제, 항공교통관제 및  운항보조수단 제공, 관세 및 과세 

면제 등에 관한 것이다.

이상과 같이 이 시기에는 주로 주한미군 주둔에 소요되는 토지와 시설 및 각종 

혜택 등을 SOFA의 관련 규정에 따라 무상으로 주한미군에게 제공하였다.

3. 部分的 費用分擔 段階(1974년˜87년)

가. 연합전력 유지비용의 분담(1974년˜82년)

미국은 닉슨독트린 및 1970년대 초의 미군철수, 무상군사원조의 중단과 함께 

부분적으로 비용분담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는데, 주로 3가지 차원에서 공동방위를 

위한 비용분담 요구가 시작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WRSA28)彈의 저장관리비용 부담과 미군전용彈의 저장관리에 대한 요구

이다. 1970년 초반에 미국은 WRSA彈과 미군전용彈 모두를 한국이 관리하도록 

요구하여 1974년에 미국과 “한국 內에서의 재래식 탄약보급에 관한 합의각서”를 

체결하였다. 이 합의각서에 의해 WRSA彈과 미군전용彈을 포함한 미군소유 재래

식탄약 모두를 한국이 저장관리하게 되는 한미단일탄약지원체제(SALS-K : 



Single Ammunition Logistics System-Korea, 이하 ‘SALS-K’)가 성립되었다. 

따라서 이 체제에 의해 WRSA彈의 저장관리비용을 한국이 부담하게 되었다.29) 

둘째, CDIP를 통한 연합방위시설에 대한 공동투자를 요구했다.30) 이 사업은 

1970년대 초 닉슨독트린에 의해 미국의 對우방국 군사원조 정책이 유상원조나 공

동 부담형태로 변화하던 1974년에 시작되었다.

셋째, 1977년부터 시작된 주한미합동군사지원단(JUSMAG-K : Joint United 

States Military Assistance Group, Korea, 이하 ‘JUSMAG-K’)31)에 대한 운영

비 지원이다. 당초 “JUSMAG-K 설치에 관한 협정”에 따라 이 지원단의 특별수

당, 한국인 고용원의 보수를 한국정부가 무상 제공하여 왔다.32)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이 미국측에 대해 비용 지원 성격의 방위비 

분담을 시작한 것은 1970년대 중반부터였으며, 이 시기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한국은 연합방위력의 증강과 연합군사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분담하여 

왔다. 이 때 방위비 분담은 대체로 “先 사업결정, 後 비용분담”방식에 의해 이루

어졌다.

나. 공동사용시설에 대한 운영유지비 분담(1983년˜86년)



1983년부터 1986년까지 SCM 및 군사위원회회의(MCM : Military Committee 

Meeting, 이하 ‘MCM’)에서 다루었던 방위비 분담과 관련된 사항을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1985년 4월 제17차 SCM에서 미국은 한미 양국군의 공동사용시설에 대한 운

영유지비 분담 및 한국군 자체의 전쟁지속 능력 확대 등 한국의 방위비 분담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제18차 MCM에서 미국은 연합사 군사소요에 대한 조치를 취

해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요구내용은 연합사사령관이 필요로 하는 전투지속능력 

향상, 항공기 엄체호 및 통신부대 증강 등 군사소요에 관한 것이었다. 그 후 제 

19차 SCM에서 양측은 CDIP의 계속지원 등 연합방위를 위한 방위비 분담 필요성

을 강조하고 한국측은 한국의 전력증강계획에 차질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긍

정적으로 검토, 한미연합야전사(ROK-US Combined Field Army : 이하 ‘CFA’)

의 경비부담은 미국이 제시한 기준과 분담규모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협상할 용

의가 있음을 표명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기간에는 주로 『자국소요는 자국이 분담한

다』는 원칙에 따른 공동사용시설 운영유지비용 문제가 주요 협상 대상이 되었으

며, 이 기간 동안 한미간에 대두된 방위비 분담 내용은 제공훈련장 운영유지비 

50 : 50, CFA 운영비는 37 : 63의 분담비율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었

다.33)

4. 패키지 防衛費 分擔 段階(1987년 이후)

가. 패키지34) 방위비 분담 기초 단계(1987년˜91년)

미국은 1987년 페르시아만 사태 이후 주둔군지원 차원을 넘어 전 세계적 차원

에서 미국의 군사비용 분담을 요구하여 왔으며, 종전의 『자국소요, 자국부담』원



칙을 넘어서 미군의 주둔비용에 대한 직접적인 분담을 요구하기 시작하면서 한국

을 방위비 분담 주요 대상국으로 지정하고 분담 액수의 대폭적 증대를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 후반부터 미국은 자신의 무역재정적자 累增과 국방비 삭감 등을 이

유로 한국의 적극적 방위비 분담 협력을 요구하였고, 한국은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방위비 분담 협력이 불가피하다는 전제 하에서 최소 수준의 

분담 방안을 모색하였다. 따라서 이 때부터 방위비 분담 문제는 한미 양국간의 최

대 협상 쟁점으로 부상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미국측의 요구에 따라 한국은 1989년˜91년 기간동안 CDIP를 4,000

만 달러씩 지원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최초로 총액 개념의 다년도 분담계획을 적용

하였다.35) 이 때부터 CDIP는 “先 사업결정, 後 비용분담” 방식에서 “先 분담금합

의, 後 사업추진”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시기부터 처음으로 패키지 개념의 다년도 방위

비 분담 계획에 합의하는 선례를 남김으로써 실제적인 패키지 개념의 분담금 지

원이 시작되었다.

나. 주한미군 현지발생비용 분담 단계(1992년˜95년)

이러한 패키지 개념에 의거한 방위비 분담 원칙은 1991년 SOFA에 방위비 분

담에 관한 특별협정을 추가함으로써 명문화되었다.36) 1991년 11월 제23차 SCM

에서 한국은 주한미군의 주둔비용 중에서 미군 현역과 군속37) 인건비 등을 제외



하고 주한미군의 한국인 고용원 인건비, 시설 및 자재 대금 등 주한미군 현지발생

비용(WBC : Won-Based Costs, 이하 ‘WBC’)의 일부를 부담하는 부속합의서를 

채택하였다.38) 1993년 11월에 제2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을 체결하고 이에 기

초해 2년간(1994년˜95년)은 WBC의 1/3부담을 조건으로 하는데 합의하였다. 

〈표2-5〉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2년에는 1.8억 달러를 분담하기 시작, 1995

년에는 3억 달러를 지원하여 주한미군 WBC의 1/3수준에 도달하였다.39)

〈표 2-5〉WBC 방식

(단위 : 억 달러)

자료 : 국방부, 『국방백서』, 각 연도.

다. 일정비율 증액(INDEX) 단계(1996년˜98년)

이후 1995년 제27차 SCM에서 제3차 특별협정을 맺어 3년간(1996년˜98년)

은 〈표 2-6〉과 같이 일정비율 증액(INDEX)방식을 채택하여 전년 對比 매년 

10%씩 증액지원하는데 합의하였다. 

〈표 2-6〉일정지표(INDEX) 증액방식

(단위 : 억 달러)



주 : * 1998년 분담금은 3.99억 달러였으나, IMF 경제난을 고려 3.1억 달러로 조정되었

음.

자료 : 국방부, 『국방백서』, 각 연도.

라. 명목 GDP 변동률 연동 단계(1999년˜01년)

1999년 2월 제5차 특별협정을 체결하여 〈표 2-7〉과 같이 1999년에 한국은 

원화 2,575억원과 미화 1억 4,120만 달러(총 3.33억 달러)를 지원하였으며, 2000

년 및 2001년의 분담금은 전년도 9월 30일까지의 12개월 간에 대한 통계청의 소

비자물가지수의 변동 및 한국은행의 실질 국민총생산(원화기준)의 변동을 반영하

여 전년도 분담금을 조정함으로써 결정되었다. 각 년도의 인건비와 군사건설비는 

2회 균등 분할 지급하였다.

〈표 2-7〉명목 GDP 변동률 연동방식

(단위 : 억 달러)

자료 : 국방부, 『국방백서』, 각 연도.



第 3 章 韓美間 防衛費 分擔의 現況과 爭點

第 1 節 防衛費 分擔의 現況 및 問題點

한국의 주한미군에 대한 방위비 분담은 크게 직접지원, 간접지원, 부동산지원 

등 세 가지 분야로 나눌 수 있다. 직접지원에는 SCM합의를 통한 방위비 분담금

을 비롯, 기지이전 및 부지매입 비용, 카투사 및 JUSMAG-K 운영경비, WRSA彈 

관리비용 등이 있다. 간접지원은 훈련장을 비롯한 각종 시설 이용권, 조세면제 및 

감면, 카투사 및 한국군지원단 등 인력지원 혜택을 줌으로써 미국의 비용부담을 

경감시켜주는 분야이다. 부동산 지원은 SOFA에 따라 주한미군이 토지를 무상으

로 사용함으로써 이뤄지고 있다. 이에 대한 분야별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直接支援

직접지원은 미군 및 군속의 인건비와 운영잡비를 제외한 WBC의 일부를 협정 

또는 협상 및 개별 합의각서/양해각서에 근거하여 정부예산에 의거 비용분담을 하

는 분야이다. 따라서 직접지원 항목별 내용을 파악하기 전에 그 법적 근거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직접지원의 법적 근거

직접지원은 〈표 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53년에 체결된 한미상호방위

조약 제4조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1966년에 체결된 SOFA 제2조와 제5조 제

1항, 제2항을 근거로 하여 부동산지원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 SOFA 협

정상 토지 및 시설 제공에 따른 임차료 지원 외에 한국측은 직접지원을 할 의무



가 없다고 볼 수 있다. 

〈표 3-1〉직접지원의 법적 근거

자료 : 이장희장주영최승환 공저, 『한미주둔군지원협정 연구』(서울: 아사연, 2000), 

pp.278-414.

그러나 앞장에서 살펴 본 방위비 분담 요구 배경에 따라 미국은 방위비 분담 



체계 확대를 요구하기 위해 1991년 최초로 SOFA 제5조에 대한 특별협정을 맺었

다. 따라서 주한미군에 대한 직접지원 근거는 SOFA 제5조 經費분담 조항에 대해 

1991년에 체결된 특별조치에 관한 협정에 있다.

1990년대 방위비 분담의 법적 근거는 1991년 1차 특별협정 제1조의 “WBC 

방식”과 1993년 제2차 특별협정 제2조의 “WBC의 1/3”의 부담방식, 1995년 제3

차 특별협정 제2조의 “전년 對比 10% 증액방식”이었으며, 그리고 1999년에 체결

된 5차 특별 협정 제2조의 “소비자물가지수의 변동과 실질 국민총생산(원화기준)

의 변동방식”이었다.

나. 직접지원 항목별 근거 현황과 문제점

미국이 직접지원비 명목으로 평가하는 항목은〈표 3-2〉와 같이 1966년부터 

시행되어 온 공무피해 보상과 1974년의 연합방위증강계획에 따른 연합방위시설에 

대한 공동투자, 1977년의 JUSMAG-K 운영경비, 1991년의 미군 점유 사유지 정

리와 군사건설비(MILCON) 및 인건비 등이 있다.

〈표 3-2〉미국측의 직접지원 평가 항목

자료 : 국방부, 『국방백서』(서울: 국방부, 1999), p.240. ; 이장희 외, 전게서, 부록.



 이 항목들은 SOFA에 의거한 특별협정이나 개별 합의각서에 근거를 두고 있

으며, 미국은 이 항목에 대해서만 직접지원 비용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측이 직접지원 항목에서 누락하고 있는 항목이 있는데, 그것은〈표 3-3〉에서 보

는 바와 같이, 카투사 인력지원 운영비, 미8군 한국군지원단 운영비, 군수지원

(WRSA저장관리 유지비용), 증원군관리대 운영비, 미군시설경계 등이다. 이와 같

이 한국측과 미국측의 직접지원액 평가항목의 상이함은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 해

결해야 할 문제점으로 남아 있다.

〈표 3-3〉미국측의 누락한 직접지원 항목

자료 : 국방부, 『국방백서』, 각 연도 ; 이장희 외, 전게서, 부록. ; 개별 합의각서를 참조

하여 재정리.



 

다. 항목별 직접지원 현황 및 문제점

(1) 주한미군 고용원 인건비 지원 

1991년 한국은 미국측의 요구를 수용하여 인건비를 SCM합의금 총액의 일부

로 포함시켜 현금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40)〈표 3-4〉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인건비의 분담비율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방위비 분담금

의 현금 지급분의 일부를 달러로 미국측에 지급하고 있다. 

〈표 3-4〉SCM 합의금의 지출구조 및 항목별 지원 현황

(단위 : 억 달러)



자료 : 국방부, 『국방백서』, 각 연도; 『국회답변자료』1997-99년도,  

그러나 실제 봉급수령자들이 한국인이기 때문에 달러로 일괄 지급하는 것은 원

화 평가절하 상황 하에서는 예산을 초과하는 환차손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한국은 주한미군 인건비 지출에 대한 결산현황도 미국측으로부터 협조 받

기 힘든 상황이며, 이는 인건비 산정 및 지출의 합리성 판단의 기준 설정에 어려

움을 주고 있다. 

(2) CDIP와 군사시설(MILCON) 지원

〈표 3-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한미군에 대한 시설지원은 현물 및 서비스

로 지원하는 공동사업 성격의 CDIP와 현금으로 지원하는 MILCON의 2중 구조로 

나누어져 있다.41) 

CDIP는 한미 연합방위전력 증가를 위해 양국간 공동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1989년 이전에는 미군의 新 무기체계 전개용 시설의 건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었으나, 현재는 전투 지원시설에 투자하는 사업이다.42) 이 사업은 1974년부터 미

군 신규장비를 수용하는 시설의 공사비용을 한국측이 부담한데서 출발하여 1988

년까지는 사업선정후 지원규모를 결정하는 투자 개념이었나, 1989년 1차 SOFA

특별협정 이후 정액지원 개념으로 “先 자금지원, 後 사업선정”의 집행 절차를 따

르고 있다. 이 개념의 전환은 사업의 계획 및 평가체계에 역기능이 작용하여 방위

비 분담의 원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3) 군수지원

1989년부터 주한미군에게 제공되는 군수지원의 내용은 주한 미군의 WRSA, 



장비정비 및 연합방위활동 등 군수지원 소요의 일부를 방위비 분담금으로 지원하

는 것이다.43) 1989년에는 장비정비만 지원하던 것이 1990년부터 WRSA 및 연합

방위가 포함되었으며, 〈표 3-5〉에서 보는 바와 같이, WRSA관리 지원이 군수지

원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지원방법은 한국측이 분담금액에 해당하

는 군수 지원 용역 및 물자를 획득하여 미국측에 제공하는 방법으로 모든 계약을 

조달본부에서 집행하고 있다. 

1990년 이후 매년 군수지원 항목에서 지원되는 금액은 앞에서 제시된〈표 

3-4〉와 같으며, 항목별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표 3-5〉와 같다.

〈표 3-5〉군수지원 세부내용



자료 : 황동준 외, 전게서, pp.87-94; 국방부, 『국방백서』(서울: 국방부, 1999), p.240.

(4) 운영유지비 지원

운영유지 분야는 JUSMAG-K 운영비, 카투사 인력지원 및 미8군 한국군지원단 

운영비, 공무 피해보상비, 해군의 증원군관리대 운영비, 공군의 미군시설 경계지원 

등으로 항목별 지원현황은 〈표 3-6〉과 같다.

〈표 3-6〉운영유지 분야 주한미군 지원현황

자료 : 국방부, 『국방백서』(서울: 국방부, 1999), p.240.

세부적인 항목별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JUSMAG-K 운영비는 1977년부터 한국이 지원해 왔으며,44) 

1991년 한국 외무부장관과 駐韓 美 大使 間에 체결된 개정협정에 따라 한



국인 고용원들의 급여와 단원들의 주택 및 공공요금은 전액을, 기타 운영

비는 50%를 부담하였다.

둘째, 카투사 인력 지원은 한국전쟁과 함께 명시적인 협정 없이 관행적

으로 유지되어 왔다.45) 이 병력은 주한미군 병력의 10˜20%수준으로서 

주한미군 전력 구성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46) 이들 병력에 대한 

피복 및 급양비를 제외한 운영비 전액과 카투사 병력 관리를 위해 설치된 

미8군 한국군지원단에 대한 운영비 역시 전액을 한국측이 부담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카투사 제도는 명문화된 협정이 없어 운영비 전액을 지

원하면서도 미국측으로부터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미국측은 한

국의 카투사 병력 지원으로 비용부담 감소의 이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접지원의 항목에 포함시키지 않고 전체 방위비 분담 평가를 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셋째, 주한미군 구성원이 공무수행 및 훈련 중에 과실로 인해 입힌 대

민 피해보상비도 한국측이 일부 부담하고 있다. 1993년 경우 940여건에 

160만 달러를 부담한 바 있으며 1997년에 38만 달러, 1998년에 49만 달

러를 부담하였다.

넷째, 1988년 11월 체결된 특정비행장(K-3, K-58)공동사용 합의각서

에 따라 한국측은 戰時에 美 증원군이 사용할 비축물자 저장시설의 경계 

및 관리 비용과 6개 공군기지 내의 미군시설 및 저장물자의 경계업무 등



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 전액을 한국이 부담하고 있다.47)

2. 間接支援 

간접지원 분야는 정부의 추가 예산 부담이 아닌 “세수감소로 인한 기회

비용의 부담”이라는 개념을 적용하여 이에 해당되는 항목을 간접지원으로 

분류한다. 간접지원 분야는 두 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SOFA

상의 관련 조항에 따라 관세, 내국세 및 통행료 등의 감면과 각종 시설 사

용권, 자재구입에 수반된 세금 및 이용료 부과를 면세해 주는 형태로 지원

되는 분야이며, 둘째는 카투사 및 미8군 한국군지원단의 인력지원의 혜택

으로 미국측의 비용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분야이다.

따라서 한국측의 직접적인 예산지출은 없으나 한국측이 지원해 주지 않

을 경우 미국측이 추가로 부담해야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간접지원은 미

국측으로서는 비용절감 효과를 가져오게 되고 한국측으로서는 사용료 및 

세수입이 감소됨으로 비용분담이라고 보아야 한다.48)

가. 간접지원의 법적 근거

〈표 3-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간접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는 SOFA 

세부조항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간접지원 형태

로 주한미군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간접지원에 대한 SOFA 내

용은〈표 3-7〉과 같다.



 〈표 3-7〉간접지원에 관한 SOFA 내용

자료 : 이장희 외, 전게서, pp.212-216; SOFA조항을 종합하여 재작성.

나. 간접지원 현황 및 문제점

〈표 3-8〉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5년도 한국측이 부동산임대료를 제외한 

간접지원을 평가한 금액은 카투사지원(1.33억 달러)을 포함하여 2.78억 달러인데 

반해 〈표 3-9〉와 같이 1994년도 미국측이 평가한 금액은 0.94억 달러로 3배 

이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측의 평가금액이 한국측 평가액보다 



상당히 평가절하 되어 있는 것으로 양국간의 간접지원 항목별 평가방법 및 기준

이 상이하다는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미국측은 각종 시설지원이나 조세감면 그리고 카투사 인력지원을 간접

지원으로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데, 만약 이를 간접지원 항목에 포함시킨다면 미국

측의 간접지원 평가액이 상당히 증가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3-8〉한국 국방부 평가 간접지원 현황

자료 : 국방부, 『국방백서』(서울: 국방부, 1999), p.240.

〈표 3-9〉美 국방부 평가 간접지원 현황

주 : * Not Available.

자료 : Report on Allied Contributions to the Common Defense, 각 연도.



3. 不動産 支援

가. 부동산 지원 현황 및 문제점

한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와 이에 기초한 SOFA 제2조 1항에 의거 주한

미군이 필요로 하는 토지를 무상으로 공여하였다.49) 

1995년 8월에 주한미군의 공여지50) 현황은 〈표 3-10〉과 같이 총 96개소에 

면적은 8,028만평이었으며, 이 중 미군의 전용공여지는 4,172만평으로 전체면적

의 52%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 이후 500여평이 줄어 2001년 7월 현재 주한미군

의 공여지는 총 96개소에 면적 7,440만평이다.

〈표 3-10〉주한미군의 공여지 현황(1995년) 

자료 : 국방부, 국방백서, 1995

한국측은 전용공여지를 토지가격의 10% 그리고 지역공여지는 토지가격의 5%

를 임대료로 계산하여 부동산 지원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전용공여지와 지역공여

지의 임대료를 평가한 결과, 〈표 3-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7년에는 15억 



5천 700만 달러, 1998년에는 10억 5천 800만 달러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美 국방부가 美 의회에 보고한 보고서에 의하면〈표 3-11〉과 같이 

1997년에는 2.77억 달러, 1998년에는 2.6억 달러로 미국측은 부동산 지원 분야

에 있어서 한국측 평가금액의 약1/4정도로 평가절하 했다. 

따라서 한미간 부동산 지원 평가상 차이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양국

간 공여지에 대한 公示地價에 기초한 객관적인 地價 산정 기준이 상이하다는 문

제점을 보여주고 있다.

〈표 3-11〉부동산 임대료 평가 현황

자료 : Report on Allied Contributions to the Common Defense, 각 연도; 국방부, 

『국방백서』(서울: 국방부, 1999), p.240.

또한 지난 2001년 7월에 미국은 주한미군 기지를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통

폐합해 가는 과정에서 훈련장과 소기지 및 시설 등 총 4000여만평을 한국측에 반

환하고, 한국은 미군기지 주변의 토지 75만평을 매입해 미국측에 제공한다는 데 

양국이 합의했다.51) 이번 반환에 원칙적인 합의를 본 곳은 훈련장 3곳(3900만평)

과 기지 15곳(100여만평) 등 모두 18곳이다. 그러나 서울 및 용산 미8군기지(78

만평)와 대표적인 민원지역이었던 매향리 쿠니사격장(720만평)은 반환대상에 포함

되지 않았다. 특히 용산 미8군기지는 수도권의 노른자위 토지로 公示地價 평가금

액이 他지역보다 높고, 이전반환을 요구하는 민원이 많은 지역이다. 따라서 앞으

로 용산 기지와 같은 노른자위 토지에 대한 한미간의 객관성 있는 공시지가 평가



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문제는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될 소지가 있다. 

4. 防衛費 分擔金 算出方式

가. 산출방식의 변화 추이

한국은 국방예산 획득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을 위해 

SOFA특별협정에 의한 방위비 분담금을 매년 지속적으로 증액 지원해 왔으며, 특

히 주둔비용을 직접적으로 상쇄시키는 분야들에 대해 분담금을 중점적으로 배정

함으로써 미국측의 부담을 최대한 줄여 주고자 노력하였는데, 방위비 분담금 산출

방식에 따른 지원비용 현황은 〈표 3-12〉와 같다.

〈표 3-12〉방위비 분담금 산출방식에 따른 지원비용 현황

(단위 : 억 달러)

자료 : 국방백서, 각 연도 ; 동아일보, 2001. 11. 17.

실제적인 패키지 개념에 의한 분담금 지원은 1990년에 7천만 달러를 지원하면서 

시작되었고52), 패키지 개념의 방위비 분담 방식을 SOFA 특별협정에 추가함으로써 

1990년 이전에 미군 주둔비용 전액을 미국이 부담하던 원칙에서  미군의 주둔비용

의 일부를 한국이 부담하는 원칙으로 변경되었다. 



1991년에도 종전과 같은 개념으로 협상이 이루어졌으나, 미국측은 처음으로 패키

지 개념의 다년도 분담계획을 제시하면서 1.89억 달러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한국

측은 분야 및 사업별 적정지원 금액을 판단한 후 1.5억 달러를 지원하였다.

1992년부터는 WBC에 의한 분담 개념 방식이 도입되었는데, 미국측은 “주한미

군의 총 주둔비용”에서 “미 현역 및 군속의 인건비”를 감한 비용을 “WBC”로 정

의하고, 이 비용의 일정부분을 분담하는 방위비 분담 방식을 제시했다. 이에 한국

은 분야 및 사업별 지원 금액 판단 없이 패키지로 분담금을 결정하는 방식에 합

의하였다. 또한 미국측은 1995년까지 WBC의 1/3에서 1/2 수준의 분담금을 목표

로 하는 단계별 증액 방안을 제시하였으며,53) 한국은 협상 끝에 WBC의 1/3을 분

담한다는 중기적 방위비 분담 계획에 합의하였다.

1999년부터 적용된 제5차 특별 협정에 따르면 2000년 및 2001년의 분담금은 

전년도 9월 30일까지의 12개월 간에 대한 통계청의 소비자물가지수 변동 및 한

국은행의 실질 국민총생산(원화기준)의 변동을 반영하여 전년도 분담액을 조정함

으로써 결정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나. 산출방식의 문제점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은 미국과의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 지금까지 세 

번에 걸쳐 획기적 조치에 합의하였다. 첫째는 1991년 주한미군 WBC 개념에 기

초한 다년도 방위비 분담계획에 합의한 것이고, 둘째는 1995년 일정비율(INDEX)

증액 개념에 기초한 다년도 방위비 분담계획에 합의한 것이며, 셋째는 1999년 명

목GDP 변동률에 연동하는 다년도 방위비 분담계획에 합의한 것이다. 앞의 두 가

지 방식은 총액 중심의 자연적 증가를 전제로 하고 있고, 세 번째 방식은 한국의 

경제능력만을 반영하고 있어 이러한 방식들은 공히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를 반영

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각 산출방식들의 장단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주한미군의 WBC에 의한 산출방식

이 방식은 다소의 장점도 지니고 있으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을 내포하

고 있다.

장점으로 첫째는 주한미군 규모가 축소될 경우 WBC 감소로 인하여 방위비 분

담금이 감소되는 효과를 가져오며, 둘째는 주한미군의 주둔비용을 실질적으로 감

소시켜 주고 미국의 방위비 분담 효과를 극대화시켜 줌으로써 한미안보동맹관계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단점으로 첫째는 주한미군의 주둔비용 절감에 중점을 둠으로써 한국의 간접지

원 중요성이 부각되지 않으며, 둘째는 WBC규모 산출에 있어 양국간 의견대립 가

능성이 상존하고, 또한 미국측이 달러 기준의 주둔비용 산출 및 분담금 요구 가능

성이 높다는 것이다. 셋째는 이 산출방식은 분야 및 사업별 타당성 검토가 없는 

총액 중심의 자연증가 방식이므로 설득력이 미약하며, 넷째는 주한미군의 주둔비

용 절감에만 집중되어 한국국민의 정서와 한국 경제능력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

이다.

(2) 일정비율(INDEX) 증액 산출방식

이 방식은 나름대로의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종착점이 모호하여 한국측의 과도

한 부담을 가져 올 수 있다는 점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장점으로 첫째는 전년도 對比 일정비율을 증액시킴으로써 분담 수준 설정과 협

상 진행이 용이하며, 둘째는 증액비율이 명시되어 한국의 협력의지를 과시함으로

써 방위비 분담 효과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단점으로 첫째는 방위비 분담의 상한선이 존재하지 않아 과도한 부담이 우려되

며, 둘째는 분담의 대상 및 기준이 없이 매년 일정비율씩 증액함으로써 국민적 설

득력이 미약하고, 셋째는 WBC 방식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간접지원을 무시하고 



있으며, 분야 및 사업별 적합성 검토가 결여되어 있음을 들 수 있다.

(3) 명목GDP 변동률에 의한 산출방식

이 방식은 한국의 경제능력을 고려했다는 점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지속적

인 경제성장시 과도한 분담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장점으로 첫째는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는 경제침체기에는 분담금이 감소되며, 

둘째는 소비자물가가 적용되어 실질 구매력이 반영되고, 셋째는 방위비 분담금 산

출이 용이하여 방위비 분담 협상 효과가 높아질 수 있다.

단점으로 첫째는 한국의 경제능력 외 기타 고려변수가 반영되지 않아 장차 미

국의 동북아 국방정책 변화에 따른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 가능성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고, 둘째는 경제 확장기에는 과도한 분담금을 지원해야 한다. 셋째는 패키

지 개념의 다년도 방위비 분담 계획으로 급변하는 경제상황이나 국제정세 하에서

는 불리할 수 있다는 점이다.

第 2 節 韓美間 防衛費 分擔의 爭點事項

방위비 분담의 객관적 원칙과 기준은 설정되어 있지 않다. 미국은 “공동 안보”

를 위한 것이라는 명분과 논리 하에서 가급적 많은 분담을 요구하는 多多益善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한국은 미국의 입장과는 반대로 분담의 수준이 낮을수록 

좋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에 대해 일방적으로 주는 한미 군사협력관계를 상호 대등한 관계

로 전환시켰다. 그 배경으로는 한국의 경제능력 향상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미국

은 미국의 무역적자 및 재정적자 등으로 감소된 국방예산을 주한미군의 주둔비를 

축소시키면서 해소하겠다는 의도로 방위비 분담에 접근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역시 많은 외채부담을 안고 있고 경제발전의 기틀을 다져가고 있

는 상태에서 사회간접자본 및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에 처해 있



다. 이러한 가운데 “GDP 對比 국방비”의 점유율 및 “정부재정 對比 국방비”의 점

유율은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추세에 있다.54)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지속적인 

對韓 방위비 분담 요구는 한국 국방부에 매우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한미 양국은 방위비 분담에 대한 양국간의 요구사항과 수준 

차이가 발생하여 부문별로 쟁점화 되고 있다. 분야별로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들

을 관리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없다면 한미 안보동맹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절에서 분야별 쟁점사항들을 분석하는 것은 쟁점사항을 관리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그 세부 쟁점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1. 政策的 爭點事項

미국은 한국이 미국의 안보공약과 주한미군의 주둔을 필요로 하는 한 방위비 

분담의 증대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 

증대 논리로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하고 있다.

첫째, 미국은 자신이 한국에 제공하고 있는 對北韓 전쟁억제력과 방어력 가치

가 금액으로 환산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둘째, 미국은 한국의 방위를 

위해 한반도지역에 전진배치된 군사력 이외에 자국이 보유하고 있는 총 군사력의 

절반 수준을 증원군으로 책정해 놓고 있는 만큼 한국의 방위비 분담 증대는 당연

하다는 주장이다. 셋째, 미국은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하여 새로운 무기를 추가로 

전개하고 기존 무기체계의 개량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한국도 

방위비 분담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이와 같은 배경과 논리 하에서 한국의 적극적인 방위비 분담 협력을 촉

구하고 있다. 특히, 美 의회의 압력을 이유로 일본 모델에 입각한 주둔비 지원의 



증대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의 궁극적 의도는 달러화를 기준으로 주한미군 총 주

둔비용 중 미군 현역과 군속의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 전체를 한국에게 부

담시키려는 것으로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한국이 다자 차원의 군사비군

사적 부담 분담에도 적극 참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55)

한국의 경우에는 남북한 군사적 긴장의 지속이라는 특수한 전략환경이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에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한국의 경제적 여건

과 국민적 여론을 고려하면서 미국의 과도한 방위비 분담 요구에 신중한 자세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

2. 防衛費 分擔金 算出方式에 대한 爭點事項

과거 산출방식의 근본적인 문제는 “비용산출 역행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것

이다.  바람직한 것은 “先 사업분야별 소요비용 산출, 後 비용분담 협상” 방식이 

정상이지만, 현실은 그 반대이다. 이러한 “비용산출 역행의 오류”라는 관행이 지

속되는 한 산출방식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될 수 없으며, 과거와 같은 산출방식

은 계속될 것이다. 따라서 2001년에 진행되는 협상에서 논의되는 산출방식도 과

거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주요쟁점 사항을 살펴보면, 미국측에서는 실질GDP 증가율과 물가상승률을 적

용하여 매년 증액하는 다년도 방위비 분담의 계획 수립을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주한미군의 총병력 변동률 적용은 원하지 않고 있으며, 합의된 분담금에서 현금지

원률을 증가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측은 경제여건을 최대한 고

려하기 위해서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에 적용하여 증액하면서 향후 주한미군 

감축에 대비하여 주한미군의 증감률을 적용하기를 원하고 있다. 또한 합의금 지원



방법에 있어서는 환차손을 방지하기 위해 원화지급률을 높이고 현금지원보다 현

물지원률을 증가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3. 事業 및 分野別 爭點事項

가. CDIP의 쟁점

한미 연합방위 전력증강을 목적으로 방위비 분담 계획에 의해 지난 1989년부

터 매년 4천˜5천만 달러씩 투자되는 CDIP는 애초 취지와는 달리 대부분 주한미

군측의 시설지원 개념으로 운영되고 있다.56) 

특히 주한미군사령부 규정 550-52호는 대상사업을 “주한미군의 전투력 향상”

과 “전투부대 지휘통제시설” 등 미군 전력 직접 기여사업에 우선한다고 명시하는 

한편, 사용자 부담원칙인 운영비 성격의 사업까지 포함하고 있다. 반면 국방부 훈

령 제518호는 전력증강 사업과 대체전력 효과가 있는 CDIP를 우선하고 “新무기

체계 및 전투부대 전개지원”, “연합지휘통제 및 조기경보체계 개선 사업” 등 공동

투자사업을 우선적으로 집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와 같이 CDIP의 본래 취지와 관련규정에도 불구하고 한미 양국은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미국측은 주한미군을 위한 지원사업의 일부로 간주하는 등 

방위비 분담 항목의 군사건설(MILCON)비와 동일한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CDIP를 축소하고 군사건설(MILCON)과 같이 현금을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

다. 또한 공사잔액발생의 최소화를 위해서도 CDIP를 현금지원방식의 MILCON으

로 전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달리 한국측에서는 CDIP 현금지원 전환에 대해서 사업집행 편의성, 부가

가치세 면세문제 해결, 공사의 질 향상 등과 같은 긍정적 효과는 있으나 SOFA 

본래 취지에 어긋나고 향후 방위비 분담 협상력 유지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현금



지원으로의 전환을 꺼리고 있다. 또한 방위비 분담금으로 진행되는 CDIP가 당초 

취지와는 달리 주한미군 전력을 보강하는 사업에 치우쳐 국방비를 절감하는 대체 

전력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CDIP는 주한미군측이 소요를 제기하

기 때문에 합참은 주한미군의 전반적인 전력증강 계획과 향후 한반도에서의 군사

건설 추진계획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연합방위력 증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

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측은 연합방위전력 증강을 위해 CDIP를 공동사

용 시설에 우선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간접지원분야의 쟁점

미국은 자국의 재정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을 

증가시킴으로써 주한미군의 WBC를 줄이려고 한다. 그러나 한국입장에서는 토지

의 제공으로 인한 제반 사회적 비용 및 세수의 감소라는 기회비용을 지불하기 때

문에 간접지원을 방위비 분담 협상에 포함시켜 방위비 분담 문제에 접근하려고 

한다. 특히 서울의 중심부인 용산에 대규모 미군기지가 위치하고 있음으로써 도시

계획상의 애로뿐만 아니라 시민정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한미동맹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희생을 감수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간접지원은 중요한 對美 

주둔군 지원의 일부로 반드시 부각되어야 할 것이다. 간접지원항목 중에서도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카투사 지원 문제와 부동산 지원 문제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카투사 지원에 관한 쟁점

카투사 병력의 학력수준이 일반 한국군 사병보다 우수하고 전역 후 사회의 중

추적 인력으로 성장할 것을 고려할 때 한국군으로서의 정체성 결여에 따른 애국

심 저하, 한국군 병역의 기피 풍조, 한국군 병사와의 위화감 문제, 한국군 일반병

의 사기저하 문제, 카투사 병이 전역 후 일부 반미감정 소지 등의 부정적 요인이 



존재함으로써 일부에서 카투사 제도의 폐지 내지는 지원병력의 감축 검토를 제기

하고 있다. 또한 한국전쟁 당시 급박한 상황에서 시작된 카투사 지원이 명시적인 

협정 없이 관행적으로 계속되어 옴으로써 미국측으로부터 간접지원의 일부로 정

당하게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미군 사병의 자질과 비교할 때 상위권 대학 재학 이상이 대부분인 우수자원으

로 구성된 카투사 병력이 미군과 잦은 문화적 충돌과 반목, 지휘체계와 인사체계

의 분리에 따른 혼란을 겪는 문제와 우수 인력이 운전, 취사, 잡무 등에 종사하는 

문제는 인력의 효율적 이용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으며,57) 오히려 어학자원의 한

국군 배치 및 지식 집약적인 통신, 전산병의 한국군 충원에 저해 요인이 될 수도 

있다.

한국측 시각은 여단급 규모의 우수자원을 주한미군에 배속시킴으로써 주한미군

의 효율적 임무수행을 지원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보고 있으며, 미국측이 지금까지 

카투사 지원 문제를 간접지원에 반영하지 않는 것을 문제삼아 향후 對美 방위비 

분담 협상의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측은 미군 병사 부족 요원의 충원을 위한 긴요 인력으로 평가함과 

동시에 의회로부터 주한미군 유지 및 예산획득을 위한 對 의회 및 미국 여론 홍

보에 카투사 지원을 이용하려 하고 있다. 더군다나 미8군 자료 및 미 방위비 분담 

보고서에서는 중요한 지원으로 포함시키면서도 정작 간접지원의 평가에는 포함시

키지 않고 있다.

(2) 부동산 지원 평가에 관한 쟁점

한국은 서울과 수도권에 주한미군의 기지가 밀집해 있어 주한미군에게 상대적

으로 많은 기회비용을 지불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미국이 한국의 公示地價에 기



초한 객관적인 地價 산정기준을 적용하기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측은 시장가

격을 기준으로 한 주한미군 공여지의 기회비용을 평가하였는데, 그 기회비용은 

〈표 3-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측의 공시지가 기준의 평가액의 약 20%수

준 밖에 되지 않아 양측의 토지 평가방식과 평가액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美 의회에의 토지 간접지원 평가가 평가절하 되면서 한국의 對美 협

상력 제고에 부정적 효과를 미치고 있고, 장차 주한미군 기지체계 재조정의 정책

방향 설정에도 왜곡된 실태 인식에 따른 정책적 오류를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 또

한 주한미군의 공여지에 보상되지 않은 다수의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어 지주들의 

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음에도 한미 양측의 토지제공 현황에 대한 공동실사 노

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第 3 節 獨逸 및 日本의 事例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은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일부를 한국이 부담함으로써 

미국의 재정적 압박을 경감하고 동맹국간의 공평한 안보역할을 분담함으로써 한

미 연합방위태세를 확고히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한국 역시 많은 외채부담을 안고 있고 경제발전의 기틀을 다져가고 있

는 상태에서 사회간접자본 및 사회복지 등의 요구가 증대되는 시기에 놓여 있으

며, 수출에 의존하는 한국경제는 미 테러참사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GDP 對比 국방비의 점유율 및 정부재정 對比 국방비의 점유율이 지속적

으로 감소되는 상황에서 미국의 지속적인 對韓 방위비 분담 증액 요구는 한국 국

방부에 매우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따라서 미국측의 무리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객관적인 

논리 마련이 필요하며, 한국과 유사하게 주둔 미군과의 방위비 분담문제를 안고 

있는 일본과 독일의 주둔군 지원사례를 비교함으로써 한국의 비용분담 수준을 평



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1. 支援政策 比較

한 국가의 주둔군에 대한 지원정책과 지원방식 및 규모는 결국 지원정책의 상

위정책인 국가전략, 외교정책, 국방정책 및 동맹정책 기조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

다. 따라서 일본과 독일의 주둔군에 대한 지원 현황을 비교하기에 앞서 우선 한

국, 일본, 독일의 동맹정책의 기조와 성격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 그 내용은 〈표 

3-13〉과 같다.

〈표 3-13〉한국, 일본, 독일의 對美 동맹정책 요인 비교



2. 責任分擔 報告書에 의한 比較

가. 책임분담 기여도 평가 비교

2001년도 美 국방부가 美 의회에 보고한 책임분담에 관한 보고서를 살펴보면, 

동맹국들의 책임분담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는데58), 한국과 일본 및 독

일의 책임분담 기여도 평가수준을 비교하면 〈표 3-14〉와 같다.

〈표 3-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美 국방부는 이 책임분담 종합평가에서 한

국의 “기여능력(GDP) 對比 책임분담 기여도”를 한국이 25, 일본이 17로 일본보

다 높게 평가하고 있다. 이는 한국보다 일본의 기여능력(GDP)이 10배가 크기 때

문에 GDP 對比 책임분담 기여도는 상대적으로 GDP가 적은 한국이 일본보다 높

게 평가된 것이다. 

〈표 3-14〉책임분담 기여도 종합평가

자료 : Report on Allied Contributions to the Common Defense, 2001, pp.Ⅰ3-4.

따라서 경제규모가 한국보다 훨씬 큰 일본의 주일미군 주둔비용 분담비율



(79%) 수준을 한국에 요구하는 것은 책임분담 기여도 평가결과에도 맞지 않는 논

리이다. 미국이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 일본과 같은 수준의 분담금 증액 요구시 이

를 적절히 활용하면 협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나. “GDP 對比 국방비” 비율 비교

〈표 3-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5년에서 2000년까지 평균 한국이 일본

의 3배, 독일의 2배에 달하는 비율로 “GDP 對比 국방비”를 지출하였다. 여기에서 

미국은 책임분담 차원에서 “GDP 對比 국방비”비율을 동맹국들의 기여도를 평가

하는 중요한 척도로 이용하고 있다. 

〈표 3-15〉“GDP 對比 국방비”비율 현황

(단위 : 10억 달러)

자료 : Report on Allied Contributions to the Common Defense, 각 연도.

다. 주둔군 지원(HNS)현황 비교

〈표 3-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 동맹국의 책임분담의 양상에도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일본의 책임분담 방식 중에서 HNS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은 평화헌법과 정치적 장애 때문에 

NATO와 같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고 독자적인 방위력 건설에도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일본은 국제원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러한 

책임분담의 부족을 특히 對美주둔군 지원에서 보충하고 있다.

〈표 3-16〉주둔군 지원(HNS)현황

(단위 : 백만 달러)

자료 : Report on Allied Contributions to the Common Defense, 각 연도.

한편 한국의 경우는 군사력 건설부문을 미국측이 높이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

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한반도의 특수한 안보환경과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한국은 對美 주둔군 지원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므로 한국측은 

독자적인 국방건설과 對美지원이라는 이중적 부담을 안고 있다. 반면에 독일이 상

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는 분야는 경제원조이지만 탈냉전으로 인한 유럽 안보질

서의 변화로 독일의 對美 주둔군 지원의 지속적인 감소가 앞으로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직간접지원 세부내용을 서로 비교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표 3-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은 독일이나 한국에 비해 민공유

지의 임차료 지불과 시설비 및 인건비 등의 직접지원 액수가 절대적으로 많다. 

〈표 3-17〉직간접지원 세부항목별 비교

(단위 : 백만 달러)

자료 : Report on Allied Contributions to the Common Defense, 각 연도.

일본 정부가 예산을 들여서 지원하는 직접지원액은 1979년 이후로 꾸준히 증

가추세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1997년과 1998년엔 포화상태에 달하게 되면서 그 

증가세가 둔화되었고, 시설비의 경우는 1997년의 8.9억 달러에서 1998년에는 

8.2억 달러로 감소했다. 인건비 부담도 1997년의 6.4억 달러에서 1998년은 6.0

억 달러수준으로 감소했다.

독일의 경우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는 독일정부가 주둔비용으로 인건

비를 지불하지 않고, 주둔에 의해 발생하는 특정한 초래비용만을 부담하기 때문이



다. 이것은 주로 주둔군의 이전이나 철수로 인하여 해고된 만 40세 이상의 민간 

고용인에 대한 생활 안정 보조금이다. 

한국의 경우 미국은 카투사 인력지원을 간접지원 항목에서 제외시켜 한국의 인

력제공에 대한 지원을 평가절하하고 있다. 미국측에서 카투사 인력지원을 간접지

원으로 포함시킨다면 약 두 배로 증가될 것이다.

또 특이한 점은 미국은 한국의 對美 실용비 지원이 없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는 점이다. 한국은 對美 실용비를 직접적으로 지원하지 않는 대신 여러 가지 다른 

방식의 지원을 하고 있는데, 주한미군의 전기요금이나 주택임대료등을 감면하고 

있으며, 이 같은 요소들이 단지 한국정부의 예산에서 지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평가에서 제외되고 있음은 불합리하다고 할 수 있다.

3. 對美支援 項目別 比較

〈표 3-18〉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한국의 對美 주둔군 지원이 일본과 독일에 

비해 다양하다는 점이다. 

한국은 戰時 주둔군 지원협정상의 의무에 따라 군사시설 제공과 군수지원을 하

는 반면, 1995년부터 WHNS를 중지한 독일은 이와 같은 항목이 없으며, 무기수

출 3원칙과 집단적 자위권의 위배 가능성 때문에 對美 군수지원이 불가능한 일본 

역시 이러한 항목이 없다. 또한 한국의 경우에는 미군 주둔비용의 상당한 절감에 

공헌하는 카투사 등의 인력지원이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측은 이

러한 카투사의 인력제공이 미군의 인건비 절감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는 점을 인

정하면서도 주둔군 지원에는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미군 공여지 측면에서 비교해 보면 일본과 독일이 대략 1,000평방㎞의 토지를 

제공하는데 비해 주한미군 공여지 면적은 절대치로 보면 이의 약 26%정도에 지

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을 세 나라의 전체 국토면적과 비교할 때 한국은 일본, 

독일과 거의 같은 수준임을 〈표 3-19〉에서 알 수 있다. 반면에 주둔 미군의 밀



집도를 비교해 보면 주한미군의 밀집도는 일본의 3배에 달하고 독일보다도 1/3배

가 더 높다.

〈표 3-18〉對美지원 항목 비교(1999년)

〈표 3-19〉주둔미군 공여지 현황 비교(1999년)



第 4 章 合理的인 防衛費 分擔을 위한 考慮要素와 

對策

第 1 節 防衛費 分擔의 考慮要素

1. 韓國의 經濟的 能力

미국의 對韓 방위비 분담 정책은 “미국은 주고 한국은 받는다”는 과거의 일방

적인 한미 군사협력관계를 어느 정도 상호 대등한 군사협력관계로 전환시켰다. 그

러나 실제로는 미국의 요구가 상당부분 수용되는 등 일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고 볼 수 있다. 그 원인은 과거 미국이 한국에 보여준 군사원조에 대한 호의적 보

답, 또는 한국의 무임승차 내지 저임승차에 대한 보답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

나 그보다는 강력한 군사력과 남침야욕을 가지고 있는 북한과 대치한 한국의 입

장에서 미국에 군사적으로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그 근본 원인이 있을 

것이다. 또한 한국은 경제적인 면에서 미국에의 의존도가 높은 것도 일방적 방위

비 분담 협력의 원인이 되고 있다.

지난 한국전쟁 이후 한국은 꾸준한 경제성장을 해왔으며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

둔을 보장하고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튼튼하게 유지한다는 관점에서 미국의 방위

비 분담 증대 요구에 능동적인 입장으로 협력해 왔다. 방위비 분담은 미국의 한반

도 전쟁억제 역할을 지원하는 경제안보적 수단이자 동시에 한국의 취약분야 전력

을 계속 지원 받기 위한 투자이므로 적절하고 균형적인 책임 및 비용 분담은 필

요하고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왔다. 

그러나 지난 1997년 말 외환위기로 1998년에 한국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국민소득 역시 상당히 저하되었다. 또한 2001년에 접어들면서 경기는 



다시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한국의 경제적 능력은 방위비 분담금을 결정하는 중요한 

고려요소가 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지불할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은 어느 정도인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가. 주요 거시경제 지표

〈표 4-1〉과 〈도표 4-1〉에서 GDP성장률 변화 추이를 보면 경기순환과정

을 거치고 있는 한국 경제는 1999년도 기점으로 2000년부터 하향 경향성을 보이

고 있다. 또한 2001년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미국 테러참사와 함께 전 세계는 경

기침체기로 접어들고 있다. 이러한 추세로 가면 2001년 경제성장률은 2%이하의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59) 이러한 한국경제 국면은 미국이 한국에 대

해 방위비 분담을 본격적으로 요구해 왔던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초반과 

IMF외환위기 이후 경제상황이 호전된 시기와는 반대되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한

국의 불경기는 결국 국가재정의 총체적 여력을 감소시키게 될 뿐만 아니라 對美 

방위비 분담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여론을 조성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4-1〉1990년대 한국의 주요 거시경제 지표

주 : * KDI “2001˜2002년 한국경제전망”(2001. 10. 25 동아일보).

자료 : KDI, 경제동향주요지표.



〈도표 4-1〉최근 10년간 경제성장률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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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 KDI “2001˜2002년 한국경제전망”(2001. 10. 25 동아일보).

자료 : KDI, 경제동향주요지표.

〈표 4-2〉1980년대 한국의 주요 거시경제 지표

자료 : 국방부, 『방위비 분담』, 1988, p.17.

상기 두 표에서 보여주듯이, 미국이 NATO회원국가들과 일본을 선례로 한국에 

대해 방위비 분담을 본격적으로 요구하기 시작한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중반

의 한국 경제상황에 비해 방위비 분담을 위한 경제적 능력 면에서 1998년과 



2001년은 그 사정이 매우 악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4-3〉에서 對美 무역수지를 살펴보면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이후 

1990년 중반에 對美 무역적자가 심화되었는데 국가간 경제기술 경쟁이 심화되어 

일반국민들의 경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對

美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국민적 여론이 우세했다. 

〈표 4-3〉한국의 對美 무역수지 현황

자료 : KDI, 경제동향주요지표

그러나 IMF외환위기 이후로 한국은 對美 무역 흑자로 돌아섰으며, 최근 미국 

테러참사 등으로 인하여 미국은 경제상황이 악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미국이 방

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나. 국가재정과 국방비

(1) 국가재정과 방위비 분담의 관계

〈표 4-4〉와 같이 한국 통합재정수지 추이를 살펴보면 1990년대 후반 국가

재정적자가 유지되다가 2000년도에는 흑자 운영을 하였다. 그러나 2001에는 경

기불황에 대한 재정지출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다시 재정적자로 돌아 

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국가재정적자 시대에 정부가 재정부채를 지면서까지 4억 달러가 넘는 

對美 방위비 분담금을 감당하는 것은 국민의 부담이 가중됨을 피부로 느끼게 하

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이는 국민의 對美 여론에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표 4-4〉한국의 통합재정수지 추이

자료 : 통계청, 주요경제지표.

(2) 국방비와 방위비 분담의 관계

〈표 4-5〉와 〈도표 4-2〉에서 보는 바와 같이, “GDP 對比 국방비”와 “정부

재정 對比 국방비” 비율은 매년 감소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적정 국

방비 규모로 GDP 對比 3%이상의 국방비가 매년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

다.60) GDP 對比 3%이상의 국방비가 확보되어야 지속적인 미래 전력투자비 확보

뿐만 아니라 방위비 분담금도 안정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국방비는 국가 경제사정과 재정운용 방침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으며, 

이젠 안보논리만으로 국방예산을 획득하기 힘들어 보인다. 국민의 의식수준이 높

아지면서 국가의 기간산업 및 전략산업 투자와 국민의 복지 요구 충족 등 비군사

부문의 투자소요가 증대되고 있어 GDP 對比 3%이상의 국방비 확보는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방위비 분담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국방비의 증액 억제는 방위비 분담금 증대를 어렵게 만드는 요소가 된

다. 또한 일단 방위비 분담 협상이 끝나면 방위비 분담금은 한국측이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없는 경직성 경비이기 때문에 국방부가 원하는 GDP 대비 3%이상의 

적정 국방비가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방위비 분담금이 증액된다면 국방비 운용

에 어려움을 줄 것이다. 



〈표 4-5〉한국의 정부재정과 국방비 현황

자료 : 국방부,『국방백서』, 각 연도; 국방부, 『미래를 대비하는 한국의 국방비』(서울: 

국방부, 2001).

〈도표 4-2〉한국의 GDP 對比 국방비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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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국방부,『미래를 대비하는 한국의 국방비』(서울: 국방부, 2001), p.34.

적정규모의 국방비가 확보되지 못한 상황에서 방위비 분담금 증액은 운영

유지비의 증가와 전력투자비의 상대적 감소라는 국방예산 배분구조를 왜곡하

는 요소가 된다. 미래 자주국방력을 갖기 위해서는 전력투자비 증가는 불가피 



함으로 이러한 국방예산 배분구조의 왜곡은 미래 국방자원 확보에 걸림돌이 

될 것이다. 따라서 방위비 분담금 증액은 전력투자비 감소로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전력투자비 증가는 방위비 분담금과의 관계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논

리로 해석할 수 있다. 美 국방부의 책임분담 보고서에 의하면 “군사력 현대화

를 위한 국방비 지출”도 책임분담 평가요소로 포함시키고 있다. 따라서 한국

의 국방예산에서 전력투자비가 여기에 해당되며, 전력투자비 증가는 군사력 

현대화를 위한 국방비 지출 노력을 의미함으로 책임분담 지수는 높아진다. 이

것은 포괄적인 “책임분담”차원의 방위비 분담 개념으로 협상을 펼 때 설득력

을 높여 줄 것이다.

그러나〈표 4-6〉에서와 같이 한국은 1999년 이후 운영유지비 對比 전력

투자비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나,〈도표 4-3〉에서는 전력투자비 증가율이 매

년 감소하고 있다. 이것은 운영유지비 비중을 감소하는데는 한계가 있으며, 결

국 전력투자비 증가율이 감소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안정적 국방비 확

보를 통해서만 전력투자비를 증가시킬 수 있고, 방위비분담으로 인한 국방운

영상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

〈표 4-6〉한국의 국방예산 추이

자료 : 국방부,『국방백서』, 각 연도



〈도표 4-3〉한국의 전력투자비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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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국방부,『미래를 대비하는 한국의 국방비』(서울: 국방부, 2001), p.34.

〈표 4-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방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운 가운데에도 방

위비 분담금은 매년 3천만 달러 이상 증가하고 있다. 이런 증가 추세는 국방예산

상의 수용 한계를 넘어서게 될 뿐만 아니라 국민 여론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다.

〈표 4-7〉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규모 증가 추이

주 : 환율은 해당 연도 평균시장환율 적용(통계청 자료).

자료 : IISS, Military Balance 각 연도; 국방부, 『국방백서』,각 연도.



2001년 국방비 對比 방위비 분담금 비율은 3.6%에 달한다. 신규사업(20개 사

업, 국방예산의 2.1%)투자비의 1.5배에 해당하며, 한 해 연구개발비(국방예산의 

3.1%)보다 많은 규모이다. 〈표 4-7〉의 전력투자비 對比 분담금 비율(①/③)은 

매년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국민들로 하여금 “방위비 분

담을 통해 주한미군 전력 자산을 활용하는 것보다 전력투자비를 증가시켜 자주국

방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하는 의구심을 불러올 수 있다. 

2. 駐韓美軍의 役割 및 規模

오늘날의 한미간 방위비 분담은 북한의 위협에 공동 대처하기 위하여 안

보군사적 능력과 조치를 연합적으로 발전시키고 유지사용하는데 소요되는 비

용을 분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한미군의 역할과 규모가 방위비 분담의 중요

한 변수로 작용한다.

만일 주한미군이 한국의 안보이익과 관계없이 미국의 이익만을 위하여 일

방적으로 주둔하게 된다면 한국은 방위비 분담에 협력하기 보다 기지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對美 방위비 분담은 북한의 군사위협에 대처

하기 위한 연합방위태세가 유지되는 틀 속에서 주한미군이 한국방위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함을 전제로 한 것이다.

주한미군의 규모는 주둔비용의 발생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며, 결국은 한미 

양국의 방위비 분담 규모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61) 

대규모의 주한미군 주둔은 방대한 기지체계를 필요로 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운영유지비 등 WBC를 증대시키게 될 것이다. 그러나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 

등과 같은 이유로 주한미군의 규모가 축소된다면 기지체계 및 WBC 감소는 

불가피할 것이다.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북한의 위협 변화”와 

“한국의 자주국방능력 변화”일 것이다. 북한의 변화가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전개될지, 그리고 한반도 통일이 언제, 어느 정도의 기간을 거쳐 달성될지 현

재로서는 단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미래에 북한의 군사위협이 변화된다면 주

한미군의 역할 또한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북한의 위

협 변화는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을 결정하는 고려요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최근에 국방부는 미래 한반도의 불특정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적정 

국방비 확보를 통한 전력투자비 증가 등 미래형 국방자원을 갖추기 위해 노력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미래형 국방자원을 점진적으로 확보한다면 

한반도 안보는 물론 동북아 안보에 기여하는 역할이 증대될 것이다. 이와 같

은 미래전략형 국방자원 등과 같은 한국의 자주국방력 신장은 한반도에서 주

한미군의 역할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주한미군의 역할 및 규모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방위

비 분담의 관계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와 방위비 분담 관계

만약 한반도 안보구도의 본질적 변화로 전략적 기본전제가 변화함에 따라 

한미 양국의 안보를 위한 주한미군의 역할이 불균형적으로 변경될 경우 방위

비 분담 관계에도 변화와 갈등이 초래될 가능성이 크다. 즉, 한반도의 안보방

위를 위한 역할이 축소되고, 지역적 안정과 평화를 위한 역할이 증대됨에 따

라 한국의 방위비 분담 협력은 약화될 것이다.

현재까지는 주한미군의 역할이 한반도의 안보방위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고 

앞으로도 당분간은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지역안정을 유지하는 쪽으로 주한미군의 역할이 변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

다.



이처럼 주한미군의 주둔규모와 역할이 변화될 경우, 한국의 방위비 분담도 

재정립 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주한미군의 역할이 한반도의 안보방위 중심

에서 점차 지역적 세력균형 및 안정 유지 중심으로 전환될 경우 주한미군을 

위한 기지시설 제공 및 주둔비지원의 의미가 약화 내지는 퇴색될 가능성이 있

다. 또한 한반도 안보구도 변화에 따라 주한미군의 주둔 규모 및 전력 형태가 

조정되게 되면 방위비 분담의 규모, 범위, 대상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나. 북한의 위협 변화와 방위비 분담의 관계

북한 군사위협이 변화하는 단계를 세 가지 단계로 가정하여 주한미군의 역

할 변화를 설명하고자 한다.62) 각 단계의 가정과 같이 북한위협의 변화에 따

른 한미 동맹의 변화 가능성과 주한미군의 역할 및 규모 변화를 설명하고, 이

러한 변화와 방위비 분담과의 관계를 살펴본다.

가. 가정 1 : 북한위협 불변시

북한은 지난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6.15남북공동선언”에 따라 

예전과 달리 비교적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까지 대남 적화 전

략 노선의 폐기 등 근본적인 변화는 보이지 않고 있다.63) 북한은 남북정상회

담 이후 대남 비방 중단, 북방한계선을 침범한 우리 어선의 조속한 송환 등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남한

의 국가 보안법 폐지와 유엔사 해체 등을 주장하며 종전의 통일전선 형성 전

략을 계속 구사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경제난의 심화에도 불구하고 모든 국

가자원의 우선권을 군사부문에 부여하여 전력증강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

으며,64) 북한의 실제 군사비는 총 예산의 30%이상 될 것으로 추정된다.65)



이와 같이 북한의 위협이 당분간 불변한다면 한미 동맹관계는 종래와 같이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는 한반도 방위동맹으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으며,  주

한미군의 역할 및 규모도 그만큼 변동의 가능성이 적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주한미군의 전략적 개념, 한미 군사지휘관계, 기지체계 등이 그대로 

유지됨으로써 주한미군의 역할 및 규모는 큰 변동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미

국은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을 요구할 것으로 판단된

다.

나. 가정 2 : 남북한간 평화공존과 군사통합이 시작되는 단계

이 단계에는 북한의 군사정책이 변화되면서 북한이 남한과 평화공존을 추

구하는 경우인데, 한반도에서는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며, 남북한은 군비통제 

회담을 통해 군사통합 방안을 협의하게 될 것이다. 이 단계에 이르려면 협상

을 통해 전방에 과다 배치한 공격용 무기를 후방 배치하게 될 것이며, 북한의 

핵무기 개발계획에 관한 투명성도 완벽하게 보장될 것이다. 또한 북한의 화생

방무기 제거와 남북한간의 대화채널도 완전 가동될 것이다. 물론 경제적인 면

에서 남북한간의 협력은 촉진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 단계에 이르면 한미간에는 남북한간의 관계개선과 군비통제 합의에 발

맞추어 가장 적합한 한미 동맹의 형태가 무엇인지 협의하게 될 것인데, 이 경

우 한반도 증원 위주의 동맹관계가 유지될 것이다. 물론 한미 동맹의 성격변

화 이전에 남북한 군사 당국자간에는 신뢰구축이 이루어지고 직통전화 개설과 

함께 남북군사공동위원회도 완전 정상 가동되게 될 것이며, 아울러 군축의 방



향도 합의될 것이다. 

이 경우 한미 동맹의 주요한 전략적 개념이 수정되어 전력을 재조정할 것

이며, 한미동맹은 위기관리식 임무를 수행할 것이다. 한미 군사지휘관계도 지

휘체계는 병립적으로 즉 한국은 한국군을 미국은 미국군을 지휘하며, 양국군 

간에 횡적인 관계를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자연히 주한미군의 역할과 

규모도 축소되면서 주한미군의 병력은 전진배치를 지원하고 기지를 폐쇄하거

나 통합하기도 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주한미군에 대한 방위비 분담률은 

감소될 것이다.

다. 가정 3 : 한국 중심의 통일이 이루어지는 시기

북한이 소멸하고 한국에 통합하게 되면 한국은 전적으로 주변국의 위협에 

대처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 경우 한국은 군사적으로 매우 취약하다

는 것을 자각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안보정책과 군사전략, 그리

고 한미 동맹이 한반도 방어 위주로 되어 왔기 때문에 주변국의 불특정위협

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은 중국이나 일본 양국이 지역패권을 다투는 경우 중간에서 희생양이 

되었던 과거를 상기하면서 미국과 더욱 공고한 방위동맹을 원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과 중국, 일본 중 어느 한편이 잠재적인 갈등관계에 놓인

다면 어느 한편을 들기를 주저할지도 모른다. 이러한 경우에 한미 동맹은 지

역동맹 성격으로 전환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이와 같은 가정 하에서 주한미군의 주요한 전략적 개념은 한국방위와 지역

안보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며, 한미 군사지휘관계에 있어서 한국과 미국은 

각각 독립된 지휘체계를 갖고 행사할 것이다. 주한미군은 지역적 안정과 평화

를 위한 역할이 증대되면서 한반도내의 분쟁에 별로 개입하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한미간 방위비 분담 협력도 약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 한국의 자주국방능력과 방위비 분담 관계

한국의 “자주국방”66)능력 향상은 결국 주한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중요 전

략자산들, 즉 조기경보 및 정보통신지휘체계, 미사일, 항공타격력, 戰時군수지

원요소 등을 보유함을 의미한다. 그 동안 한국은 주한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중요 전략자산을 바탕으로 한미 합동군사작전을 수행해 왔다. 이러한 첨단 장

비를 이용하지 않고서는 작전을 수행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은 

문제 해결은 첨단 무기체계와 같은 미래전략형 국방자산을 점진적으로 확보하

는 것이다. 이는 단기일 내에 한꺼번에 이루어질 수 없는 사안이며, 국내 경제

사정과 주변국의 군사적 양상과 주한미군의 역할에 따라 결정될 문제이다. 

만일 한국이 주한미군이 가지고 있는 전력과 같은 국방자산을 보유한다면 

한국의 자주국방능력은 향상되고, 이것은 주한미군의 역할과 규모를 결정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며, 결국 방위비 분담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67) 

3. 國民 與論

주한미군은 지난 50년 동안 북한의 남침억제는 물론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 왔으며, 한국의 안보비용을 절감해 줌으로써 “한강의 기적”이

라 불리는 경제발전에도 지대한 기여를 하였다는 것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사

실이다. 그러나 주한미군이 갖는 지대한 안보이익에도 불구하고 최근 주한미

군범죄와 공여지 문제, 미군기지 주변의 소음공해 및 독극물 방출과 같은 환

경오염문제 등 미군기지 사용에 관련된 각종 민원으로 인한 한미 양국의 감

정적 대립은 전통적인 한미 동맹관계를 저해할 소지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그대로 방치해 둘 경우 반미감정의 확산으로 군사외교협력은 물론 방위비 분

담 협상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초래할 것이다.

최근 개방화 추세에 따라 언론 및 전자매체를 통한 정보전파 활용이 극대

화되면서 주한미군의 주둔과 관련된 각종 현안들이 국민들의 중요한 관심사로 

부각되게 되었다. 일부 국민은 對美 의존적 안보체제의 유지에 따른 각종 부

정적 요인들을 지적하면서 미래에도 과연 주한미군을 한반도에 계속 주둔시켜

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 회의적 견해를 표출하고 있다.

주한미군기지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주한미군 주둔에 따른 각종 폐해

를 직접적으로 접하는 사람들로서 가장 많은 불신과 감정을 가지고 있다. 특

히 종종 발생되고 있는 주한미군 범죄는 잠재해 있는 부정적 對美인식을 집단

적 반미감정으로 비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주한미군에 대한 이와 

같은 국민정서의 형성은 원만하게 극복되지 못할 경우 한미 동맹관계의 유지

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주한미군 주둔과 관련된 국민의 부정적 여론과 주민 민원은 기지체계와 방

위비 분담 등 한미 안보협력관계의 장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예를 들면, 국민들이 주한미군의 안보적 역할에 대해 불신감을 갖게 되거나 

미군기지 주변의 주민들이 많은 불편과 피해를 입고 있다고 판단할 경우, 한

미 안보협력관계 발전을 위한 정부의 정책 선택은 크게 제약될 것으로 생각된

다.

가. 주한미군의 공여지 제공 관련 민원

한미 안보협력의 여러 가지 정책 현안 중 앞으로 국민의 관심을 가장 많이 

끌게 되고 지역주민들의 각종 민원을 유발시키게 될 것으로 보이는 것은 기지 

제공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사회일각에서는 이미 주한미군 기지체계의 무상 

제공으로부터 얻는 이익과 손실을 비교 검토하는 경향이 수면 하에서 일고 있



다. 그런 경향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하여 볼 수 있다. 하나는 긍정적 평가로

서 안보군사적 측면에서 보면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보장을 통해 한

미 동맹관계를 튼튼하게 유지함으로써 한반도에서의 전쟁 억제와 평화 유지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부정적 평가로서,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국토

의 개발을 제한하고 토지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등 손실이 많다는 것이다.

주한미군에 대한 기지 제공 방식을 현재의 무상공여에서 유상임대로 전환

하여야 한다는 데 국민 저변의 여론이 모아지고 있다. 기지 제공은 한국이 주

한미군의 주둔을 필요로 하는 한 불가피하나 그 규모는 주한미군의 역할과 규

모 변경에 따라 축소 조정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기지 제공 방식도 

장차 주한미군의 역할이 한국 방위 중점에서 미국의 지역적 이익 추구로 전환

되는 상황이 도래하면 유상 임대 형태로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팽배해 있다.

주한미군 기지를 둘러싼 지역주민의 민원은 이미 전국 곳곳에서 산발적으

로 발생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도시발전 및 지역개발 추진,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토지 활용 필요성 증가, 주민의 생활편의 도모, 주한미군의 중요

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저하 등을 배경으로 공여된 기지의 해제 반환 또는 이

전을 요구하는 집단적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민원은 지자체의 지

역이기주의화 및 정치쟁점화 경향, 시민 연대의 집단적 사회운동 확산, 언론매

체의 관심 끌기식 기사화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근원적 해결이 

없이는 진정될 수 없을 것이다. 

나. 주한미군 기지 주변 환경오염 관련 민원

주한미군기지 주변의 환경오염문제가 시민연대의 환경오염문제에 대한 논

쟁으로 민감한 정책현안이 되고 있다. 1990년대초 이후 낙동강 수질오염 사

건, 시프린스호 사건, 최근 원주기지 캠프롱 기름유출 사건, 한강 독극물 유출



사건 등과 같은 환경오염사건 발생으로 환경보전 활동이 범국민적 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방군사시설에 대한 환경오염문제는 중대한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국립환경연구원이 1993년 6월˜12월 기간과 1994년 3월에 미군 철수지역

내 토양 및 지하수오염 실태를 조사한 결과 2개 지역의 토양이 유류 및 중금

속에 오염된 것으로 파악되었다.68) 그리고 주식회사 유공은 지난 1993년˜

1994년 기간동안 송유관 사고를 조사하였는데, 조사대상 지역인 포항-대전-

의정부 구간(450㎞) 8개소 중 7개소에서 누유가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최근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등 민간 환경단체들이 미군기지 환경오염 

감시센터를 인터넷 사이트에 만들고 환경오염 예방/방지를 위한 감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녹색연합”과 “우리땅 미군기지 되찾기 전국공동대책위원회 

준비 모임”이 공동으로 1996년 10월에 전국 10개 지역과 30여 곳의 미군기

지 주변에 대한 수질오염, 토양오염, 소음 등의 3가지 항목에 대해 조사한 결

과, 미군기지 주변의 광범위한 소음과 하천 및 지하수 오염 등의 피해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여기서 특히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은 민간단체들이 주한미

군기지의 환경오염 실태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와 같은 주한미군기지의 환경문제는 주한미군의 철수와 기지체계의 환수 

등 극단적 반미운동을 촉발하는 단서가 될 뿐만 아니라 급기야는 우리 군 자

체의 기지체계와 관련된 심각한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주한미군을 둘러싼 

각종 민원과 사회운동은 앞으로 더 심화되고 그 문제의 논점도 다양하게 확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이러한 민원들은 주한미군과 관련된 모든 사안에 영향을 줄 것이며, 

특히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 민원문제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4. 韓國의 安保와 美國의 防衛費 分擔 政策

가. 한국의 안보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미간 방위비 분담 과정을 살펴보면 일부 한

국의 언론이나 국민들은 미국의 일방적인 방위비 분담 증액 요구는 부당하다

는 입장에 서 있었다. 이것은 주한미군의 역할이 “한국의 안보” 보다 “동북아 

지역에서의 미국의 위상”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는 논리에서 기인한 것

이다. 

이와 같은 방위비 분담에 대한 일부 국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은 여론의 압

력 등의 형태로 한국의 협상당국과 정책실무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

다. 이러한 현상은 미국의 협상실무자나 의회 및 여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며, 한미 안보동맹체제를 유지하는데도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해 협상에서 

불리하다.

주한미군은 한국군이 수행 불가능한 고도의 군사적 기능을 보유하고 있으

므로 대북 억지의 필수 전력요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군사적 

위협의 변화가 없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주한미군이 없을 경우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69)

한국은 “안보”라는 현실적인 여건을 무시할 수 없으며, 이는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 중요한 고려요소로 실무자로서는 이것이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 큰 

부담으로 작용될 것이다. 그러나 국가안보와 경제적 실리를 따져 합리적인 대

안을 선택하여야 한다. 

나. 미국의 방위비 분담 정책

미국의 對동맹국 방위비 분담 정책은 1980년대 후반 NATO국가들로부터 



일본과 한국으로 확대되었으며, 그 배경은 미국 경제력의 상대적 약화와 국방

예산의 감축 등으로 해외주둔비의 압박으로 연결되는 논리구조를 가지고 있

다.  이에 美 국방부는 각종 국방계획을 축소 재조정하는 한편, 동맹국들에 대

해 방위비 분담의 증대를 강력하게 요구하기 시작하였다.70)

특히 미국은 1990년대 이후 해외주둔비의 삭감을 상쇄하기 위해 동맹국의 

현금지원 요구를 강화하였다. 미군 해외주둔 소요 비용의 부족 부분을 現地國

의 예산 지원으로 보충하려는 실리주의적 정책을 견지하면서 미군 주둔에 수

반되는 이른바 “WBC”를 現地國의 부담 몫으로 설정하였다.71) 이런 맥락에서 

미국은 1991년 새로운 방위비 분담 방식을 한국과 일본에게 적용하기 시작하

였으며, 이의 적정 비율을 동맹국이 분담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 중에서

도 해외주둔 미군부대 내에 근무하고 있는 현지 고용인의 인건비와 군사시설 

신축개선에 소요되는 비용(군사건설비)을 해당 국가에게 부담 지우는데 중점

을 두었다.

이와 아울러 미국은 방위비 분담의 개념과 영역을 확대하여 자국의 세계적 

영향력 유지와 새로운 세계질서 형성에 우방국의 협력과 지원을 끌어들이는 

이른바 “협력적 안보개입”정책을 추구하여 왔다. 비용분담 중심의 방위비 분

담 개념을 이미 세계적 책임역할위험 분담 차원으로 확대시켰다. 그 예로서, 

미국은 국제적 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명분으로 1980년대 후반 이란이라크전

쟁 중 걸프지역 유조선 호위작전에 우방 동맹국의 정치군사경제적 참여를 요

청하였고 우방 동맹국들을 끌어들여 미국 중심의 다국적군을 결성하였다. 이

런 점에서 미국의 방위비 분담 정책은 직접적 위협 대응에 소요되는 비용을 



분담하는데 중점을 두었던 종전의 개념으로부터 오늘날에는 세계 평화와 안전

이라는 국제공공재72)를 창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부담을 분담하는데 중점

을 둔 개념으로 확대되고 있다.73) 이는 우방 동맹국들이 미국과의 안보협력

(동맹)관계를 유지함에 있어서 지불하여야 하는 정치경제군사적 비용이 쌍무

적 차원에서 다변적세계적 차원으로 증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냉전종식 이후 미국의 방위비 분담 정책은 전

반적으로 기본 개념과 성격 면에서 변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그 강도도 다소 

완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동맹관계에 있는 상대 국가들의 입장에서는 미

군 주둔 필요성이 점점 감소되는 대신, 미국의 입장에서는 적정 규모의 해외

주둔 미군 유지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미군의 해외주둔 필요성 면

에서 미국의 입장이 수세적 위치로 변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최근

의 경향은 美 행정부가 매년 의회에 제출하는 방위비 분담 보고서의 내용에 

변화가 있다는 점에서 잘 알 수 있다.

美 국방부와 의회는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 실적을 평가함에 있어서 종전

에는 동맹국들의 미군 주둔비 지원 사항에 중점을 두었고, 이를 위한 협상을 

강화하였다. 즉, 동맹국이 미군 주둔비의 절감에 얼마만큼 기여하느냐에 중점

을 두고 방위비 분담 실적을 평가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동맹국들의 세계적 

책임분담 참여 사항을 크게 평가하고 있는 가운데, 미군 주둔비의 분담을 여

러 책임분담 분야의 한 요소로 포함시키고 있다. 예를 들면, 2001년도 방위비 

분담 보고서는 2장에서 언급한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 평가요소를 8가지로 

분류하여 제시하고 있다.74) 이는 탈냉전 이후 미국의 방위비 분담 정책이 미



군 주둔비 분담 차원에서 세계적 영향력 유지를 위한 책임분담 차원으로 확대 

발전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상과 같이 미국 방위비 분담 정책의 변천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의 

동맹국들은 미국의 방위비 분담 정책과 자국의 이익을 고려하면서 방위비 분

담 협상에 임하였으나, 결국 미국의 방위비 분담 정책 틀 속에서 조율되어 타

결되었다. 한미간 방위비 분담 협상 역시 미국의 방위비 분담 기본정책에 많

은 영향을 받아 왔다. 장기적 국익을 위해서 미국의 방위비 분담 정책의 변화 

양상을 신속히 간파하여 이에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의 방위비 분담 개념이 책임분담 차원으로 그 폭이나 성격이 확대

되었으므로 이에 적절히 대응하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第 2 節 合理的인 防衛費 分擔을 위한 對策

1. 合理的인 防衛費 分擔을 위한 政策方向

한국은 한반도 안보를 위하여 주한미군의 주둔이 필요할 경우 방위비 분담

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방위비 분담금 규모는 한미간의 이익과 경제적 능력 

및 국민여론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방위비 분담금이 과도한 수준으

로 인식될 경우, 장차 한미동맹관계의 유지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

다. 따라서 방위비 분담 협상시 과도한 증가를 억제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향후 방위비 분담에 관한 정책방향을 제시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합리적인 방위비 분담 논리 및 기준을 마련한다. 이것은 한국의 분담

금 규모의 한계선을 설정하여 미국의 과도한 요구를 봉쇄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토지 및 시설 등 각종 간접지원 부문과 대북경수로 지원 및 유엔평

화유지활동 참가 등 국제안보협력 분담금도 방위비 분담 범주에 포함시켜 협

상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방위비 분담은 주한미군의 한국안보 기여도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 

주한미군의 역할이 한국안보 중심에서 미국 안보이익 중심으로 전환될 경우 

주한미군의 한국안보 기여도는 감소할 것이며 이에 따라 방위비 분담금도 감

소되어야 한다. 이런 경우에 방위비 분담 정책의 기준은 재정립되어야 한다. 

이때 방위비 분담 규모는 한국이 주한미군의 역할로부터 얻는 이익을 기준으

로 설정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한국안보를 위하여 군사력을 운용하는데 필요

한 비용에 대해 방위비 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주한미군의 한국안보를 위한 역할이 계속 유지될 경우 방위비 분담

은 안보를 위한 경제적 투자이므로 적절하고 합리적인 협력을 할 필요가 있

다. 이때 방위비 분담 규모는 주한미군의 주둔으로부터 얻는 양국의 수혜정도

와 한국의 경제적 능력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중장기적으로 포괄적 책임분담 개념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향후 한

반도의 안보상황과 미국의 동북아 안보정책 변화에 맞추어 한국의 방위비 분

담 정책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 안보와 평화 유지를 위하여 주한미

군의 주둔을 필요로 하는 한 방위비 분담은 계속 제공될 것이며 군사적 차원

보다 외교안보적 차원의 역할분담 개념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

여 단순히 주한미군의 주둔비용을 분담하는 형식보다 미국의 동북아 안보역할

을 지원하는 책임분담 개념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防衛費 分擔金 算出方式의 改善方案

가. 경제능력만 고려한 방위비 분담금 산출방식 적용 배제

1999년 SOFA 특별협정에 따라 한국은 1999년에 1,412억 달러 및 한화 

2,575억원을 방위비 분담금으로 지불했다. 2000년 및 2001년의 비용분담액은 전

년도 9월말까지의 12개월 간에 대한 통계청의 소비자물가지수 변동 및 한국은행

의 실질 국민총생산(원화표시)의 변동을 반영하여 전년도 분담금을 조정하여 

2000년에는 3억 9000만 달러, 2001년에는 4억 4400만 달러를 지원하였다. 

2002년도에는 4억 9000만 달러로 확정되었으며, 2003년과 2004년에는 전년 대

비 기본인상율 8.8%에 종합물가지수(GDP 디플레이터)를 가산한 비율만큼 인상키

로 합의하였다.75)

<표 4-8>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의 GDP성장률은 IMF시기를 제외하고는 

모두 5˜10%의 성장을 해왔고 물가상승률도 1990년 이후 평균 6%를 상회하는 

증가를 해왔다. IMF 외환위기를 극복한 1999년과 2000년에는 10%수준의 경제

성장률을 보였으며, 소비자물가상승률을 포함할 경우 평균 11% 이상의 명목 성장

을 이뤄 한미 방위비 분담금은 11% 이상의 증가율을 보였다. 

〈표 4-8〉경제성장률 변동추이

(단위 : %)

주 : * KDI “2001˜2002년 한국경제전망”(2001. 10. 25. 동아일보)의 전망치 인용.

자료 : 통계청, 주요경제지표, (1991-2001).



그러나 2001년부터 미국의 IT산업의 불황과 테러참사로 인하여 세계경제 침체

와 더불어 국내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수출부진 등으로 올해 경제성

장률은 크게 둔화될 전망이다.76) 〈표 4-8〉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개발연구

원의 2001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적용하여 명목 GDP 변동률 방식으로 산출하

면 방위비 분담금 증액률은 6.9%가 나온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방위비 분담금 증액률은 IMF 외환위기와 경기침

체가 예상되는 2001년을 제외하고는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1999년에서 2001

년에 적용된 방위비 분담금 산출방식인 GDP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연동방식을 경

기확장기에 적용하면 상당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률이 나와 불리한 산출방식이 된

다. 그러나 2001년과 같이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는 시기에는 인상률이 감소되어 

이 산출 방식이 유리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앞장 〈표 3-12〉에서 

살펴보았듯이, 2001년에 SCM합의금은 4.44억 달러로 전년 대비 13% 인상률을 

보였다. 이는 IMF외환위기로 SCM합의금이 축소조정되었던 감소분이 포함된 것

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경제여건 반영만으로는 미국의 방위비 분담 증액 논리에 

대응하는데 설득력이 약하다. 따라서 이와 같이 지금까지 적용되어 온 산출방식은 

단기적인 경제현상만을 고려해 방위비 분담의 의미를 충분히 대변하지 못하고 있

음을 보여준다.

한미간 방위비 분담은 주한미군이 한국의 국가방위를 위해 투자하는 일부를 

분담하는 것이므로 주한미군의 한반도 안보에 대한 역할이 변화된다면 이를 반영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원래 방위비 분담의 의미가 퇴색되고 對국민 설득력을 

제고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방위비 분담 산출방식에 경제논리만 적용되어서는 

곤란하며, 반드시 주한미군의 역할과 규모의 변화도 반영되어야 한다. 이럴 경우 

국민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것이다.



나. 경제능력과 주한미군 역할 변화를 동시에 고려한 산출모형

매년 한국이 미국측에 현금형태로 지불하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은 한미 방위

비 분담 협상에서 항상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

다.

이미 3장에서 언급한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연동방식은 단순한 경제상황만

을 고려했다는 점에서 여러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앞에서 제

시되었던 산출방식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산출방식으로서 한국의 방위비 분

담을 결정하는 고려요소인 경제적 능력과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를 나타내는 변수

들을 반영하여 산출하는 방식을 제시하고자 한다.

방위비 분담금 산출방식에 적용되어야 할 변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경제적 능력에 기초한 산출방식이 적용되어야 한다. 경기의 순환

과정을 보더라도 경제상황이라는 것은 호황기가 있으면 반드시 불황기가 있다. 

IMF 이후 3˜4년 만에 불황기가 찾아왔다는 것은 경기변동이 ‘중단기 파동’으로

서 단기적인 경기 순환과정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경기가 하향곡선상

에 위치한 2001년과 2002년 방위비 분담 협상에는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에 

연동한 방위비 분담금 산출방식은 현실적이면서 능력에 맞는 방위비 분담이라는 

명분을 충분히 내세울 수 있다고 판단된다.

둘째, 주한미군의 역할 및 규모 변화의 변수인 “주한미군의 증감률”과 “주한미

군의 WBC 증감률”을 반영한다. 앞으로 미국의 동북아 안보정책이 가시화되면 주

한미군 기지 및 병력의 규모와 역할이 일부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만일 주한미군

의 역할이 북한의 도발억제 보다는 동북아의 이권을 위한 것이라면 이는 주한미

군의 역할이 감소된 것이며, 주한미군의 안보적 가치가 하락되고 상대적으로 한국

군의 안보적 가치는 증가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방위비 분담금 산출모형에 

주한미군의 변화된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는 곧 

주한미군의 규모에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며, 주한미군의 규모는 곧 주한미군의 



총병력으로 해석할 수 있다. 주한미군의 규모 변화는 주한미군의 WBC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따라서 산출방식에 주한미군의 규모와 WBC의 변동률을 반영한다. 

(1) 산출모형

앞에서 제시한 변수들에 의해 설정한 산출모형은 다음과 같다.

실질GDP성장률은 방위비 분담금을 지불할 경제적 능력이다. 소비자물가상승률

을 반영하는 것은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한국에서의 실질 구매력을 유지시키기 

위함이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의 주둔비용에 대한 지원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

로, 그에 따라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를 분담금 산출에 반영하기 위해서 “주한미군 

총병력” 변수와 “WBC” 변수를 적용하였다. 이는 인건비 보다 장비운영유지비가 

더 상승할 경우 주한미군 병력은 감소되더라도 WBC는 증가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년도 총병력 기준의 증감률과 WBC의 증감률에 대한 산출평균을 

적용하여 두 변수가 상호 보완작용을 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두 변수가 가지

고 있는 중복성을 배제하였다.77) 이러한 변수들을 감안한 산출모형을 적용하여 



방위비 분담금을 산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제시된 모형에 의해서 1999년부터 2003년까지의 방위비 분담금 

증가율을 산출하면 〈표 4-9〉와 같다. 단, 변수 적용에 있어 주한미군의 증감률

(α)과 주한미군의 WBC증감률(β)은 실제 주한미군 감축이 이루어졌던 1991년부터 

1995년까지의 자료를 사용하여 산출된 점에서 한계가 있다. 그러나 미래 주한미

군의 역할 변화와 함께 주한미군의 규모와 WBC 변화될 경우를 대비하여 과거 유

사한 상황에서 나타난 변수를 적용하여 그 결과를 도출비교하는 것도 일면 타당

성이 있다고 본다. 

〈표 4-9〉산출모형에 의한 방위비 분담금 산출결과

단위 : 비율(%), 금액(억 달러)

주: ¹2001년도 GDP성장률과 소비자물가상승률은 KDI “2001˜2002년 한국경제전

망”(2001. 10. 25 동아일보)을 인용하였으며, 2002˜2003년 GDP성장률과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1996년부터 2001년까지의 평균치를 적용.

   ²1991년부터 1995년까지의 주한미군 총병력은 IISS, “The Military Balance”(각 연

도)에서 인용하여 적용.

   ³1991년부터 1995년까지의 주한미군 WBC는 국방부 자료를 활용하여 적용.

  



앞에서 도출된 결과를 살펴보면, 1999년에는 실제 지불한 금액보다 다소 많은 

금액이 산출되었으나, 2000년부터는 방위비 분담금 증가율이 감소되어 실제 지원

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이 산출되었다. 이것은 주한미군의 규모, 즉 총병력의 감소

와 함께 WBC의 감소에서 오는 결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산출모형은 주한미

군의 규모와 WBC 증감에 민감한 반응을 나타냄을 알 수 있으며, 미래 주한미군

의 역할이 축소되면 이 산출모형에 의해 산출된 방위비 분담금 증액률은 더 감소

될 것이다.

(2) 기대 효과

이상과 같은 산출모형은 경제적인 여건에 따라 변화되는 지불능력을 충분히 고

려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도 고려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기대

효과가 있다.

첫째, 실질적 경제여건을 반영함으로써 현실적인 지불능력에 부합된 방위비 분

담을 할 수 있다. 일정비율의 방위비 분담금이 증가하는 것은 “GDP 對比 국방비”

비율이 감소하고 있는 한국의 국방운영에 문제점으로 작용할 것이며, 국민적 정서

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이 모형은 한국의 경제적 여건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對국민 설득력을 높이는데 효과가 있다.

둘째,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함으로써 국내 실질 구매력을 제고했다는 점에

서 對美 협상력을 높이고 한미동맹관계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셋째, 주한미군 총병력의 증감률과 WBC 증감률을 반영함으로써 미래의 주한

미군의 한국 안보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할 수 있다. 주한미군은 한국의 자주국방

능력이 확보될 때까지 필요하다. 그러나 주한미군의 역할은 한국의 자주국방능력, 

국민여론, 북한의 위협 정도, 미국의 국방정책 등에 따라 변화될 것이며, 주둔규모

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따라서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를 방위비 분담금에 연

동시킴으로써 주한미군의 역할을 평가하는 척도로서 활용할 수 있으며, 이는 방위



비 분담 협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모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3) 한계점

이 산출모형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몇 

가지 단점이 있다.

첫째, WBC 산정상의 오류에 대한 문제이다. 지난 1991년 6월 홈즈 방위비 분

담 대사는 “WBC는 8.4˜9억 달러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다”라고 발표하였으나, 92

년 1월 주한미군측에서는 1991년 WBC는 11.094억 달러라고 한국측에 제시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과거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WBC 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오

류와 정책적 또는 의도적 산정내용 변경 등으로 주한미군측에서 제시한 WBC산정

금액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

로 한미 공동 WBC 실사팀을 구성하여 평가 분석함으로써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주한미군의 규모가 감소하거나 증가하였다고 주한미군의 역할이 변화하

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역할에 대한 평가는 定性的 접근방법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 모형은 定量的 평가에만 의존하여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를 반영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점이 있다. 

3. 事業 및 分野別 爭點事項에 대한 對策

가. CDIP의 소요제기 및 사업선정에 관한 한미 공동의 양해각서 체결 

3장에서 언급한 문제점이나 쟁점사항과 같이 방위비 분담금으로 진행되는 

CDIP는 당초 취지와 달리 주한미군 전력을 보강하는 사업에 치우쳐 국방비를 절

감하는 대체 전력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고, 또한 미국측에서 CDIP를 축소하고 

군사건설(MILCON)과 구분 없이 동일개념으로 현금지원을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

다. 현실적으로 현금지원 방식은 여론에 대한 설득력이 약하고 향후 방위비 분담 



협상력 유지가 곤란하며 SOFA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므로 부정적인 면이 많다. 

따라서 CDIP 지원 방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CDIP 본래의 취지를 강조하는 

협상이 중요하다. 미국측의 대상사업 소요 제기시 한국측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CDIP가 연합전력을 향상시키고 국방비를 절감하는 대체 전력 효과를 거두는 방향

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CDIP 소요제기 및 선정에 관한 한미 공

동의 양해각서를 체결할 필요성이 있다. 

나. 환경개선비용의 한미 공동방안 마련 및 직접지원화

미군주둔으로 인해 발생하는 쓰레기 처리비, 상하수도 시설확충비, 도로파손 유

지비 등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환경에 대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의 주한미군기지의 환경오염 문제가 대두되면

서 앞으로 환경정화 비용이 증가될 것이다. 또한 도심지 주변에 위치한 미군기지

로 인하여 도로 확장에 막대한 지장을 주어 도심의 교통체증이 심각하며, 인근 주

변의 개발도 지연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주둔지 주변의 유흥가는 교육환경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여 이와 같은 환경개선에도 많은 비용이 지불될 것이다.

이러한 비용분담은 한미간 공동으로 해결해야 하는 사안이다. 왜냐하면  환경

과 한반도 안보는 공히 주한미군과 한국 국민 전체가 공유하는 공공재 성격이 강

하기 때문이다. 환경개선을 위한 한미간 비용분담 비율 문제는 더 연구되어야 하

겠지만 공동분담 형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한국측이 부담하는 부분은 국방

비에서 부담하는 원칙보다 직접지원 형식으로 정부예산에 따로 배정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이러한 비용은 간접지원 비용에서 직접지원 비용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이것은 한국이 미국에게 지원하는 직접지원 비용이 증가하는 것이므로 방위비 분

담 협상에서 對美 협상력을 강화하여 미국의 방위비 분담 증액 압력을 완화하는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방안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환경오염 문제의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환경단체 및 여론 압력 등에서 오는 失보다 得이 많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러한 지원을 통하여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 그동안 미국측이 직접지원에서 

누락시킨 항목들을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 카투사 제도 개선

카투사 병력은 주한미군 병력의 10˜20%수준으로서 주한미군 전력 구성의 중

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한미군의 효율적인 임무 수행에 보탬이 되어 한

미연합방위체제의 안정적 유지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명문화된 협정이 없어 운

영비 전액을 지원하면서도 미국측으로부터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문

제가 있다. 

따라서 카투사 인력지원을 미국측에서 간접지원으로 포함시킨다면 주한미군 간

접지원 평가액이 약 두배로 증가되는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카투사 지원을 

미국측이 간접지원에 포함시키도록 유도하기 위해 카투사 관련 협정을 체결하거

나 한국측이 갖고 있는 인사권을 행사하여 인원 축소 등의 압력으로 카투사의 간

접지원을 평가항목에 포함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라. 부동산 지원 평가 개선

한국은 한미 공동 부동산 실사팀을 설치하여 기지체계 재조정과 유기적인 업

무협조를 위해 관련 실무자가 주기적으로 실사과정에 참여해야 하고 미국측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영어를 모국어처럼 구사하는 장교를 이에 배속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미국측의 관련 실무자와 매년 실사 계획에 따라 매달 일정 기간동안 특정 

기지를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토지제공 실태 파악, 토지 간접지원 평가액 합의, 민

간인 침해사례 조사 및 기지체계의 합리성에 대한 공동 조사를 행하여 공동조사 



보고서를 발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부동산 공동실사를 통하여 미국의 방위비 분담 증액 압력이 완화되고, 

對美 협상력이 강화되어 향후 기지체계 재조정과 관련된 기지관련 민원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다.



第 5 章 結    論

미국은 1980년대 이후 동맹국의 방위력 및 재정지원에 의존하는 역할분담 및 

방위비를 분담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1989년 이후 미국은 주한미군

의 주둔비용 일부를 부담하도록 요구하여 1992년부터 한국은 주한미군의 WBC의 

1/3부담방식을 시작으로 1996년에는 일정비율 증액 방식, 1999년에는 명목GDP

변동률에 의한 증액 방식에 의한 패키지 개념의 방위비 분담금을 지원하였다. 이

러한 방식에 의해 1992년에 1.8억 달러의 비용분담을 시작으로 1995년에는 3억 

달러, 1997년에는 3억 6000만 달러, 1999년에는 IMF 경제위기로 인해 약간 줄

어 약 3억 1000만 달러, 2000년 3억 9000만 달러, 2001년에는 4억 4400만 달

러를 지원하였으며, 2002년에는 4억 90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합의하였다. 

국방예산에서 방위비 분담금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최초 연도인 1991년이래 

계속 증가하여 2000년에는 3% 이상 수준에 도달하고 있으나, 국방예산 증가율은 

1991년 이후 계속 감소하여 2001년에는 GDP 對比 2.7%미만에 머물고 있는 상

황에서 한국은 국방재원 운영에 큰 부담을 안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거와 같

은 방위비 분담금 증액방식은 한국의 경제능력과 국방자원을 고려할 때 큰 부담

이 되고 있다.

방위비를 분담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고려요소들이 수반된다. 이러한 요소들

은 우선적으로 한국의 경제적 능력이며 이는 주한미군의 주둔비용 일부를 지원하

는 지불능력이다. 또한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와 국민적 여론, 그리고 한국의 안보

와 미국의 방위비 분담 정책 등이 방위비 분담금을 결정하는 고려요소들이 될 것

이며, 향후 이러한 요소는 방위비 분담금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사안이 될 것이

다. 

미국은 한국이 주한미군의 주둔비용 일부를 분담함에 있어 다년간 증액하는 방



식의 다년간 방위비 분담 계획을 주장하고 있으나, 한국측에서는 한국의 경제능력

과 주한미군의 역할, 국민적 여론 등을 고려하여 단년 단위의 방위비 분담금 산출

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주한미군에 대해 한국이 지원하는 사업 및 분야별로 주장

하는 내용이 상이하여 이는 한미간 협상시 쟁점사항으로 제기되고 있다. 주요 쟁

점이 되고 있는 사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적 쟁점사안으로 미국은 한국에 제공하고 있는 대북한 전쟁억제력과 

방어력 가치가 금액으로 환산하기 어렵고, 주한미군 군사력 이외에 자국의 총 군

사력의 절반 수준이 증원군으로 책정되어 있는 만큼 한국의 방위비 분담은 증대

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가지고 있다. 이와 달리 한국은 남북한 군사적 긴장의 지속

이라는 특수한 전략환경이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에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

고 있으므로 한국의 경제적 여건과 국민적 여론을 고려하면서 미국의 과도한 방

위비 분담 요구에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둘째, 방위비 분담금 산출방식에 대한 쟁점사안으로 미국측에서는 매년 증액하

는 다년도 방위비 분담 계획을 수립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주한미군의 총병력 변

동률 적용은 원하지 않고 있으며, 합의된 분담금에서 현금지원률을 증가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측은 경제여건을 최대한 고려하기 위해서 경제성

장률과 물가상승률에 적용하여 증액하면서 향후 주한미군 감축에 대비하여 주한

미군의 증감률을 적용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합의금 지원방법에 있어서는 현

금지원보다 현물지원률을 증가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셋째, 한미 CDIP에 대한 쟁점사안으로 미국측에서는 CDIP를 연합방위력 증강

사업인 본래의 취지보다 주한미군을 위한 지원사업의 일부로 간주하면서 CDIP를 

축소하고 군사건설(MILCON)과 구분없이 동일개념으로 현금을 지원해 줄 것을 요

구하고 있다. 한국측은 CDIP 현금지원 전환에 대해서 사업집행 편의성, 부가가치

세 면세문제 해결, 공사의 질 향상 등과 같은 긍정적 효과는 있으나 SOFA 본래 

취지에 어긋나고 향후 방위비 분담 협상력 유지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현금지원으



로의 전환을 꺼리고 있다. 또한 한국측은 연합방위전력 증강을 위해 CDIP를 공동

사용 시설에 우선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넷째, 간접지원 중 카투사 지원에 대한 쟁점사안으로 한국측 시각은 여단급 규

모의 우수자원을 주한미군에 배속시킴으로써 주한미군의 효율적 임무수행을 지원

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보고, 미국측이 지금까지 카투사 지원 문제를 간접지원에 

반영하지 않는 것을 문제삼아 향후 對美 방위비 분담 협상의 중요한 수단으로 사

용하려 하고 있다. 이에 반해 미국측은 미군 병사 부족 요원의 충원을 위한 긴요 

인력으로 평가함과 동시에 의회로부터 주한미군 유지 및 예산획득을 위한 對의회 

및 대 미국 여론 홍보에 카투사 지원을 이용하려 하고 있다. 미 방위비 분담보고

서에도 이를 중요한 지원으로 포함시키면서도 정작 간접지원의 평가에는 포함시

키지 않고 있다.

다섯째, 부동산 지원 평가에 대한 쟁점사안으로 한국은 주한미군에게 상대적으

로 많은 기회비용을 지불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한국의 공시지가에 기초한 객관

적인 지가 산정기준 적용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측은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한 토지제공의 기회비용을 평가절하하고 있어 양측의 평가방식과 토지평가액 또

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美 의회에의 토지 간접지원 평가가 평가절하 

되면서 한국의 對美 협상력 제고에 부정적 효과를 미치고 있고, 또한 주한미군에

게 공여된 지역에 보상되지 않은 다수의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어 지주들의 민원

이 다수 제기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쟁점사항을 관리하고 대응하기 위해 제시된 대책들은 다음과 같

다.

첫째, 방위비 분담에 대한 정책적 방향으로서 합리적인 방위비 분담 논리 및 

기준을 마련하여 한국 분담금 규모의 한계선 설정과 함께 미국의 과도한 요구에 

대한 논리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면서, 토지 및 시설 등 각종 간접지원 부문과 대

북경수로 지원 및 유엔평화유지활동 참가 등 국제안보협력 분담금도 방위비 분담 



범주에 포함시키는 협상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경제능력과 주한미군의 역할을 반영한 방위비 분담 산출모형을 제시하였

다. 이 모형은 실질적 경제여건과 소비자물가를 반영함으로써 현실적인 지불능력

에 부합된 방위비 분담을 할 수 있으며, 주한미군 총병력의 증감률과 WBC 증감

률을 반영함으로써 미래의 주한미군 역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그러나 WBC를 산출하는 주한미군의 WBC 산출의 정확성 

또는 투명성이 요구되는 바, 한미 공동 WBC 실사팀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이를 

평가한다면 이 산출모형은 미래 안보상황에 적합한 방위비 분담 산출모형이 될 

것이다.

셋째, CDIP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CDIP 지원 방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CDIP 규정상 본래의 취지를 강조하는 협상이 필요하며, 미국측의 대상사업 소요 

제기시 한국측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CDIP가 연합전력을 향상시키고 국방비를 절

감하는 대체 전력 효과를 거두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CDIP 소요제기 및 선정에 관한 한미 공동의 양해각서를 체결할 필요성이 있다. 

넷째, 환경개선을 위한 한미간 공동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미군주둔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지주변의 환경오염, 개발 지연, 교육환경 저해요인 등이 상존함에 따

라 이를 개선하기 위한 환경정화 비용이나 환경개선 비용이 증가할 것이다. 이러

한 비용분담 문제는 한미간 공동으로 해결해야 하며, 한국측이 부담하는 부분은 

국방비에서 부담하는 원칙보다 직접지원 형식으로 정부예산에 따로 배정하는 방

식이 바람직하다. 이것은 직접지원 비용의 증가를 가져오며, 방위비 분담 협상에

서 분담률 증가 과시효과로서 對美 협상력이 강화되고 미국의 방위비 분담 증액 

압력을 완화하는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카투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미국측이 카투사 지원을 간접지원에 

포함시키도록 카투사 관련 협정을 체결하거나 한국측이 갖고 있는 인사권을 행사

하여 인원 축소 압력 등의 대응이 필요하다.



여섯째, 부동산 지원 평가 개선을 위한 대책으로 한국은 한미 공동 부동산 실

사팀을 구성하여 주기적으로 실사과정에 참여하고, 토지제공 실태 파악, 토지 간

접지원 평가액 합의, 민간인 침해사례 조사 및 기지체계의 합리성에 대해 공동 조

사하여 공동조사 보고서를 발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부동산 공동실사를 통하여 

방위비 분담 증액 압력이 완화되고 對美 협상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언급한 바와 같이,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에 관한 쟁점사항 및 문제

점을 분석하고 그 대응책을 제시하였으나 연구의 방법과 범위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2002년부터 적용될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해 2001년 전반기부

터 한미간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2001년 전반기까지의 학술자

료 및 연구자료, 그리고 실무자 면담을 기준으로 분석연구함에 따라 논문 발간에 

즈음하여 쟁점사안과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던 사안들이 협상과정에서 일부 변경되

거나 반영되기도 하고 일부는 현실화되기도 했을 것이다.

둘째, 방위비 분담 산출모형의 변수적용에 있어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라는 

定性的인 요인을 “주한미군의 규모와 WBC”라는 定量化된 변수로 대신하여 방위

비 분담금 산출방식에 적용하였다. 이것은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를 전적으로 대표

하는 변수가 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앞으로의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에 관한 연구의 발전방향은 

첫째, 아직까지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가 가시화된 것이 없으나, 향후 주한미군

의 역할 변화에 대비하여 가치평가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지금까지의 패키지 방위비 분담금 지원방식의 문제점인 “先 분담금 협의, 

後 비용분담”을 개선하기 위한 최선의 방위비 분담체계는 “先 비용평가, 後 분담

금 협상”방식이므로 합리적인 방위비 분담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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